
Ⅰ . 서론

1. 문제의 제기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자유화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자

유화는 가격, 지역, 업무영역의 세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가격의 자

유화는 금리자유화, 보험요율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의 자유화는 시장개방

또는 금융영업의 글로벌화로,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금융겸업화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유화 추세 중에서도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가격의 자유화와 금

융기술혁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니버설 뱅킹(univ er sal banking ) 또는 알피난쯔(Allfin anz)나 방카

슈랑스(Ban cas suran ce)로 표현되는 종합금융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보험업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겸업화와는 내용 면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겸

업화 추세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 개방과 맞물려 금융제도의 동조

화가 가속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도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의 영향을 받

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OE CD 가입을 계기로 외환자유화 계획, 보험

시장자유화 계획 등 일련의 금융개방계획을 공표하였는데, 개방화가 진행

되면 될수록 겸업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의 개

방은 단순히 시장개방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제도의 변화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에 고수해 온 금융전업주의라는 원칙을 수정하지 않

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겸업화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

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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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3년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

소위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이어 1995년 말에서 1996년 중반에 걸쳐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의 금융산업개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

었고, 최근에는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상호간에는 부수업무

를 직접 겸업하는 방식 또는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상호진출이 상당 수준에

서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금융업종이 금융겸업화를 통해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도 불구하고 금융겸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제도적 실증적

연구의 부족과 업종간 이해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실정이

다. 은행업의 경우 지급ㆍ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강력

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업종에서 겸업화를 위해 은행업에 진출하기

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은행은 전통적인 예ㆍ대업무 분야에서 수

익성이 저하되고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등의 요인 때문에 증권업 또는 보험

업과 같은 타업종으로 진출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권의 움직임에 발맞춰 증권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공정한 경쟁조건의

정비라는 차원에서라도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겸업화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논의는 은행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

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종합금융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1). 금융겸업화가 진행될 경우 금융기관을 중심

1) 본 고에서는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모태가 되어 은행과

증권을 통합한 독일형 유니버설 뱅킹 방식을 취하거나, 보험회사 고유

업무에 더하여 은행 및 증권의 부수업무를 겸영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지주회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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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전통적인 업무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

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의 경험에서 볼 때 종합금융기관의 모태

가 된 기관의 업종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경쟁의 내용과 대응방안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

저 금융겸업화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추세에 있고, 그러

한 추세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 금융환경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

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업종의 업무까지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는 겸업화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

금융기관화에 필요한 업무영역이 무엇이며, 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의 장점

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후에 그들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타업종의 보험판매 참여가 가능해지는 경

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인하와 서비스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판매채널 구축 방안과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상품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각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구

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금융

겸업화에 관한 한 선진국인 유럽 여러 나라 보험회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선택가능한 대안전략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들 대안전략들을 다시 개별 보

험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는 자회사 방식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동일한 브랜드와 경영방침 하

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의 금융겸

업화는 금융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고, 종합금융기관화는 금융겸업

화라는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유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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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전개될 금융산업개편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종합

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는 앞으로 각 개별금

융기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겸업화가 진행될 것이므로 종합금융기

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별 보

험사가 경쟁력 있는 종합금융기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의 구축, 고객지향적인 상품개발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선

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해답들을 종합하고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보험회

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금융산

업개편에 대해 전망하면서 금융산업개편의 촉진요인을 살펴보고, 21세기

경제장기구상에서 발표된 금융산업개편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겸업화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금융겸업화

의 국가별 및 유형별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Ⅳ장에

서는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방안, 판매채널 다양

화 방안,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보험상품 개발방안을 검토한다. 제

Ⅴ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제약하는 조건들을 감안하여 선

택가능한 대안전략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규모별로 선택가능한 대

응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고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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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전망

1. 금융산업개편의 촉진요인

세계적으로 볼 때 금융겸업화의 배경에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주된 요인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

의 경우는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금융수요 다변화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

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대외적 요인이 더 컸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금융겸업화는 은행이 주도하였는데, 은행이 보험업

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1). 첫째로, 규제정책이 은행의 보험업

진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전통적인

은행고유업무로부터 수익률이 저하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원을 찾아 업무를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고객의

투자선호가 노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전통적인 저축보다는 연금보험 등으

로 변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은행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한 고가의

지점 네트워크를 극대로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나 상품판매채널로 활용

하는 방법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은행 고객과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산업에 진출하려는 욕구가 존재하였

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보험업에 진출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2). 첫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대규모의 고객을 기반

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있었다. 둘째, 낮은 비용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채널인 지점 망을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셋째, 보험회사에

1) Leach (1995), p . 15.
2) Leach (1995), pp .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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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영업에 유리했다. 넷째, 보

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판매와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장 적절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산업개편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금융산업개편을 촉진하는 요인을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외적 요인

대외적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경쟁

은 국내시장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규모

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제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는 것이다. 글로벌화 시대의 경쟁에서는 규모가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명확한 실증분석 결과는 없지만 대체로 현재 세계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

는 금융기관들은 대형금융기관인 것을 통해 볼 때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

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능력의 향상은 금융업무개혁의 세계적 추세가 겸업화 체제로 이행하고 있

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본다3).

또한 금융산업개편은 OECD 가입에 따른 금융제도의 정비와 맞물려 금

융산업개편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금융기술의 혁

신과 금융수요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금융의 자유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개방 (표 Ⅱ- 1 참조)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으로 전

반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금융마찰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국내에

진출하려 할 때 허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만약 이 은행의 진입을 허

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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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면, 국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Ⅱ- 1> 금융산업 개방 일정

분야 개방내용 시기

1. 은행업 - 현재법인 설립 허용 1998. 12

2. 투자신탁업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1인

당 투자비율 (10% 이내) 폐지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폐지

- 신설ㆍ합작법인 설립 허용

- 외국사 지점 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1997. 1

1997. 12

1998. 12

1998. 12
3. 단자ㆍ종금사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이

하) 폐지

1997. 1

4. 증권업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

비율 (10% 이하) 폐지

- 신설 현지법인 설립허용 및 국내 기존사 외국

인투자비율 제한 (50% 이하) 폐지

1997. 1

1998. 12

5. 투자자문업 -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

(10% 이내) 폐지

- 신설 현지법인 허용

-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비율 제한 (50% 미만)

폐지

1997. 1

1997. 12

1998. 12

6. 보험업 - 합작 생보사 최저지분 (49% ) 폐지 및 보증보험

업ㆍ비생보 재보험업 허용

- 보험 독립대리점 허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ㆍ보험감정업 허용

1997. 4

1997. 4

1998. 4

7. 상호금융업 - 특정 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 1997. 1

8.신용판매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1997. 1

9. 신용조사업 - 신용평가업 허용

- 신용조사업 부분 허용 (50% 미만)

1997. 1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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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간 국제적 경쟁

이 심화되었는데,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범위한 금융규제 완화

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도에 광범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1997년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금융개

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까지도 포함한 소위 한국판 빅

뱅 을 추진 중에 있다.

나. 대내적 요인

금융산업개편을 촉진하는 대내적 요인으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 변

화, 금융효율화를 통한 기업의 금융비용 인하 압력,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통

한 금융리스크 분산 노력, 금융기술 혁신, 기업 자금조달원의 직접금융화 등

을 꼽을 수 있다.

[그림 Ⅱ- 1] 개인저축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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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이후로 개인저축률의 저하 추세 (그림 Ⅱ- 1 참조) 속에서

수요자의 저축동기(표 Ⅱ- 2 참조)와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 변화하고 있

다. 즉, 최근 들어 대형 사고가 증대하고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금

융 수요자들이 보험, 신탁, 개인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선

회하면서 소위 금융의 스톡화 가 진전되고 있다 (표 Ⅱ- 3 참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단기예금 중심의 거래에서 예ㆍ대 마진으로부터 수익을 올려

오던 은행이 수익성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타업종에 진출하려는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연금보험 등으로부터 들어

오는 막대한 규모의 수입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서 적정수준 이상의 수익

률을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업무범위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 2> 개인의 저축동기 변화 추이

(단위 : %)

1985 1990 1995

1위 교육비 마련
(37.5)

자녀 교육비 마련
(31.9)

자녀 교육비 마련
(28.4)

2위 주택구입
(23.5)

주택자금 마련
(26.0)

재난 대비
(26.5)

3위 노후생활 대비
(17.4)

노후생활 안정
(16.2)

주택자금 마련
(14.4)

4위 재난 대비
(9.1)

재난 대비
(14.6)

노후 생활 안정
(14.1)

5위 차입금 상환
(5.1)

관혼상제
(4.4)

관혼상제
(8.9)

6위 관혼상제
(3.7)

생활용품 구입
(2.3)

왠지 불안해서
(3.2)

7위 부업자금
(2.0)

부업자금 마련
(1.8)

차입금 상환
(2.2)

자료 : 한국은행,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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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비용의 인하에 대한 요구

가 크다는 점도 겸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겸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범위의 경제가 작용하여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금융거

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외국들이 겸업화

를 통해 금융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용절감

은 국가간 경쟁에서 또는 개별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Ⅱ- 3> 개인부문의 금융상품별 자금운용

(단위 : 10억원, % )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융기관예치금

통화금융기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CD )

비통화금융기관

(RP )

(신탁)

(단자)

(기타예금)

생명보험 및 연금

유가증권

(국공채)

(금융채)

(기업어음)

(회사채)

(투자수익증권)

(주식 등)

미수금 등

47.1

24.2

1.3

21.0

1.9

22.9

-

11.4

- 0.6

12.1

22.1

11.5

- 2.2

- 1.8

- 1.8

0.7

11.5

5.1

18.5

57.2

19.4

1.2

14.2

4.0

37.8

0.2

10.0

2.7

25.0

21.0

17.3

1.1

1.8

1.4

1.8

7.1

4.0

3.0

54.3

21.7

4.3

14.5

2.9

32.6

2.2

6.2

- 1.5

25.7

21.1

20.3

1.2

2.4

- 1.0

2.8

5.3

9.5

2.7

61.4

18.5

1.9

16.9

- 0.3

42.9

2.1

17.6

- 1.5

24.7

17.3

18.8

2.0

- 0.6

2.6

- 2.1

9.4

7.5

1.7

58.5

17.6

0.7

15.6

1.3

40.9

- 1.7

18.2

0.3

24.1

14.6

18.1

0.5

1.8

1.5

- 0.6

12.7

2.2

2.5

70.4

23.8

1.1

18.9

3.8

46.5

- 0.3

16.2

3.4

27.2

9.8

17.1

1.3

2.1

0.3

0.9

9.6

3.0

2.1

59.9

18.6

2.1

15.0

1.4

41.3

2.2

23.4

0.2

15.5

20.3

18.6

1.5

2.6

2.2

- 1.4

3.9

9.8

- 1.2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 1994.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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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 금융관련기술과 거래형태의 범세계적 발전

1996∼2000 2001∼2010 2011∼2020

이론과 기술 퍼지이론

복합기술

소립자재무이론,

디지탈수렴

통일이론, 인조지능

금융거래 전화뱅킹, 화면전화

뱅킹, 플라스틱 전

자

화폐, 파생금융상품

지갑뱅킹, 富계정,

전자화폐, 전자경매

시계뱅킹, 富카드,

자동분석기법

자료 : 新경제장기구상, 21세기를 향한 금융산업발전방안 - 최종보고서(초
안) , 1996. 1. 24., p . 36.

개별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종에 참여하여 경영리

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려

는 데서도 금융겸업화의 유인은 존재한다.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

면 수익성 있는 부문에 특화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효율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잠재적 경쟁이 상존하고 있고

경영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다양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부문의 다각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다각화는 특정 산업

내에서 다양한 종목을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간에 걸쳐 사업부

문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혁명에 따라 거듭되는 금융기술의 혁신도 금융겸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기술혁신은 AT M (Autom atic

T eller M achine)4) 등 기계화,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컴퓨터 네트워크상

4)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회사가 生保카드 를 발행하여 AT M을 통해서 계

약자대부, 적립배당금 거치보험금의 인출 등 각종 보험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7년 2월 12일부터 삼성생명이 서울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자사의 보험카드를 가진 고객은 서울은행의 전국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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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거래 등에서 시작되어 금융정보의 고속 대량처리를 가능하게 하였

다. 또한 정보의 디지탈화 추세 (표 Ⅱ- 4 참조)는 즉각적인 위험평가, 금융

결제,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의 평가와 분석기법

이 고도화되고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능력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속화될 경우 범세계적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금융시스템의 동조화가

진행됨으로써 금융업간 업무영역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표 Ⅱ- 5> 기업자금조달구조 변화

(단위 :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간접금융

예금은행

비예금은행

보험차입

단자차입

기타차입

직접금융

국공채

기업어음

회사채

주식

해외차입

기타

정부융자

기업신용

26.0

19.8

6.2

0.2

0.0

6.0

9.9

0.0

0.0

0.7

9.1

19.4

44.7

3.5

6.7

21.1

14.6

6.5

0.2

1.9

4.4

19.9

0.6

1.2

0.8

17.2

22.7

36.3

1.5

11.1

34.5

20.0

14.6

1.7

0.7

12.1

22.0

0.9

4.8

5.9

10.5

16.0

27.5

2.6

20.9

48.5

30.6

17.9

3.9

- 1.7

15.7

26.2

0.7

0.4

13.9

11.2

0.6

24.7

0.2

10.8

38.4

15.8

22.6

5.8

3.7

13.2

42.4

2.9

3.7

21.5

14.2

6.4

12.8

- 0.1

6.6

31.8

15.0

16.9

0.5

2.6

13.7

51.0

- 0.4

16.1

14.4

15.3

5.6

11.6

6.4

5.3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 각호.

AT M을 통해 보험금, 대출금, 배당금 등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또한 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서울은행 계좌에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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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간접금융에의 의존도가

저하되는 대신에 직접금융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Ⅱ- 5 참조). 특히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조달원이었던 예금은행에 대한 의

존도가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은행은 새로운 수익 원인 회사채나 주식 관

련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금융겸업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신용

금고, 할부금융, 종금사 등이 소비자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은행이 타

업무영역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금융산업개편안과 경쟁업종의 동향

가. 금융산업개편안의 내용

금융겸업화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21세기경제 장기구상의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발전방안 (이하 발전방안

이라고 약칭함)이라는 주제 하에 다루어졌다. 이하에서는 21세기경제 장

기구상의 발전방안 에서 제시된 금융산업 개편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5).

발전방안 에 따르면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은 2000년까지는 新경제

5개년 계획 과 금융개혁 계획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유

지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이종 업종의 부수업무 진출을 확대 허용하고, 21

세기에 들어가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

업주의 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때 겸업주의 란 직

접겸영 방식6), 업종별 자회사 방식7), 지주회사 방식8) 등의 세 가지 진출방

5) 최근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금융산업 업무영역 철폐 등을 내

용으로 한 광범위한 금융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아직까지는 초안도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발전방안 을 그대로 원용하되 시기가 앞당

겨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하의 내용을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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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영역 및 진출방식

을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렇듯 금융기관 스스로가 업무범위 및 타금융권 진출방법을 자율적으로 선

택할 수 있게 될 경우 금융기관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직접겸영방식, 업종

별 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겸업화하던가 또는 전문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금융개혁 속도가 빨라지면

서 발전방안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다소 수정되고 일정도 앞당겨 시

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금융산업개편안

먼저 2000년까지의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 보험을 중심으로

이종 업종 부수업무에 대한 직접겸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고유업무에

대한 자회사 방식의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의 고

유업무 중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된 것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타업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수업무의 직접겸영과 관련해서는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일부 은행에

게 회사채 인수에 대한 간사업무를 허용하고 은행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

6) 직접겸영방식은 개별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타업종의 업무를 직접 취급하

도록 허용하는 방식인데, 타업종 업무허용폭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직접겸영이 가능하며 독일의 경우 가장 폭넓은 직접겸영방식을 택해 왔

다.
7 ) 업종별 자회사 방식은 특정 금융기관이 업종별 현재 업무를 존중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타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며, 우리나

라를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8 ) 지주회사방식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이종 업종에 진출한 여러 개의 자회

사를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그룹 전체적으로 겸업화를 허용하는 방식으

로, 미국의 경우 법인인 지주회사가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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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업 합병·매수 관련 알선 및 자문업무 허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증권

회사의 금융전산망 가입을 추진하고 환전업무 관련 외환업무 확대, 외환

OT C시장에의 직접 참여 허용, 외화차입범위 확대 및 증권 관련 외화대출

허용 등 외환업무를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이 되었던 은행·보험업무간 업무영역조정은 선진국 금융시

장에서의 은행과 보험부문간 연계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은행·보험간 복

합상품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허용할 것을 검토한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되

었다.

<표 Ⅱ- 6> 업종간 업무영역 조정방안 요약

은행 증권 보험

은

행

-

증권회사의 금융전

산망 가입 추진, 외

환업무 확대 (환전업

무관련, 외환OT C시

장 직접참여 및 직

접환거래, 외화차입

범위의 확대, 증권관

련 외화대출)

제한적 외환업무, 은

행 보험간 복합상품

개발 및 전략적 제

휴

증

권

회사채 인수에 대한

간사업무, 기업 합병

매수(M &A )관련 알

선 및 자문업무 확

대, 은행신탁업무의

종합신탁화

-

국공채 인수단 참여,

사모채알선업무

보

험

은행 보험간 복합상

품개발 및 전략적

제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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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취약점 중 하나인 장기금융제도의 발달을 위

해서는 일반은행들의 금융채발행을 장기금융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맞추

어 허용하고 자본시장내 투자은행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험업 내에서는 생·손보간 제3분야(상해, 질병, 개호보험)의 상호 모

회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사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국공채 인수단 참여, 사모채

알선업무, 부동산신탁, 부동산관리, 기업어음할인, 벤쳐캐피탈, 리스업무 등

보험사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변업무의 신설을 고려하기로 하였

다.

2001년 이후에는 자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체제를 확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주의를 허용하기로 하였

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을 통해서 또는 단독으로 형성된 유니버설 뱅크와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장 내에 공존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생·손보사간 고유업무의 상호진출은 리스크 차단장치를

마련하여 자회사 방식에 의거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발전방안 의 금융산업개편안은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3대축을

중심으로 산업개편을 논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금융겸업화가 금융권간 경쟁의 심화에 대한 대응으로

서 금융제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기보다는 수익기반의 잠식에 따

른 은행의 타업무영역 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은행의 보험판매는 금융겸업화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지

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럽에서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

다는 사실에서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지역에서 은행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강한 은행이 약한 보험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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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9). 따라서 향후 업무영역

에 대한 규제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소유구조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

구조 문제이다. 발전방안 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

칙을 유지하되, 21세기 이후에는 재벌기업의 소유분산과 지배구조가 개선

될 경우 이 원칙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산업과 금

융의 분리 및 연계의 장단점10)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이미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금융의 분리여부는 경

제력 집중의 완화라는 과제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전업기업군의 형성을 통해 그룹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금융그룹 내 각 금융기관은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그룹

경영이 총괄적으로 지휘되고 통제되는 경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였고, 향후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 소유상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소유구조 논의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불

가피했다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

9) 물론 N at - N ed와 NMB/ P ostbank의 합병 사례에서처럼 은행과 보험회사

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병한 사례도 존재하며, 덴마크의 보험회사인

F ortis가 A SLK - CGER은행을 합병한 사례에서처럼 강한 보험회사가 약

한 은행을 합병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10) 산업과 금융의 분리 및 연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새로운 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의 경영 노

하우가 은행에 전수되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점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업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경

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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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쉬움을 남겼다. 지주회사제도는 모든 금융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

고11),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적으면서도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금융업에만 특화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나. 경쟁 금융업의 동향

1) 은행업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법상 고유업무인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 환업무, 채무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서 영위하고 있다12). 그런데 최근 전통적인 업무부문에서 수익률이

저하되자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업무영역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확대하기를 원하는 업무영역은 크게 증권업 분야, 보험

업 분야, 신탁업 분야로 나눌 수 있다13).

11) 최근 일본에서도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分社統括型 지주회

사, 금융 지주회사, 벤쳐캐피탈 지주회사, 일정규모 이하 지주회사 등에

대해서는 설립을 자유화하고, 일정규모를 넘는 지주회사의 경우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讀賣新聞 , 1997. 1. 17.
12) 우리나라 예금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특수은행은

본래 자금운용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 금융기관으

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은행의 업무와 동질화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은행

과 특수은행을 구별하지 않고서 사용하기로 한다.
13) 이에 관한 논의로는 발전방안 의 금융산업개편 부분을 참조하면 대체

적인 방향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정익준 (1996)의 제안도 대체로 그

범위 안에서 대동소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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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증권업무로 인식되어 오던 M &A업무를

새로운 수익 원으로 여기고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을 위해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가고 있다. 이러한 준비 하에 규제완화

시기에 맞추어 보험대리 및 중개업무의 취급, 보험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보험상품의 은행창구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금

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흥은행은

1997년 1월 7일자로 현대해상화재와 쌍용화재 등 2개 손해보험사와 연계해

고객에게 교통상해 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이날부

터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14).

이러한 제휴 움직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은행은 국민은행과 13

개 계열 자회사를 묶어 종합금융그룹화 할 계획을 발표했는데15), 이에 따

르면 보험업이나 증권업 등 신규업무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

에도 조흥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이 금융그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데, 은행간 합병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16).

2) 증권 투신업

현재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1조에 의해 증권업 이외의 다른 업무

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업무영역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증권회

사는 ① 유가증권의 매매, ②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③ 유가증권 매매의 중

개 또는 대리, ④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⑤ 유가증권의 인수 , ⑥ 유가증권의 매출 , ⑦ 유가증권의 모집

14) 은행의 보험판매는 아직 경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업무영

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그 양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5) 중앙일보 , 1997. 1. 13.
16) 1997년 2월 18일에 발표된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 에 따르

면,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은행의 보험업

진출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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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7> 증권업의 업무영역

고유업무 부수업무

- 유가증권의 매매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

래에 의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유가증권의 인수

- 유가증권의 매출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증권저축업무

- 신용공여업무

- 회사채지급보증업무

- CD중개

- 해외증권업무

-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 금고대여

- 상임대리업무

- 부동산임대

- 환매채업무

- BMF업무

- 투자고문업

자료 : 증권거래법 .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을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증권회사는 부수업무로서

증권저축업무, 신용공여업무, 회사채지급보증업무, CD중개, 해외증권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금고대여, 상임대리업무, 부동산임대, 환매채업무,

BMF업무, 투자고문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업무영역 자유화 추세와 아울러 은행

의 증권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쪽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원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업무 중에서도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업무가 국제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또한 증권사들은 선물거래나 신용금고업 등으로 사업영

역 넓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17).

17) 쌍용증권의 경우 1996년 9월에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모

아 선물시장에 대신 투자해 주는 선물기금관리회사 인피니티 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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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96년 9월 말 현재 증권사들의 타법인 출자는 9,541억 원으로

6월 말에 비해 3개월 사이에 1,012억 원이 늘어났다. 이 중 자문·투신운

용업 부문의 출자가 9백13억원, 종금·신용금고 등의 출자가 3백25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투신회사들은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모회사 자

체가 증권회사로 전환하고 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

다. 또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분야를 강화하여 고객니드와 금융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상

품개발부서를 독립시켜 다양한 신상품, 복합상품, 파생상품 등을 개발하도

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수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실

용성이 높은 영업전략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3. 범위의 경제와 금융겸업화

가. 금융겸업화의 효과

금융겸업화란 기존에 규제되어 오던 각 업종별 업무영역이 자유화되어

상호간에 교차적으로 상대업종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현상을 말한

다. 이것은 국가마다 겸업화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Ban cas suran ce) 또는 알피난츠 (A llfinan z)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 내

용상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과 증권간의 겸업에서 더 나아가 보험업까

지를 포괄하는 겸업화를 지칭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하였다. 대신증권도 신용금고업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선물회사 등을 자회사로 만

들고 있다. 중앙일보 , 1996.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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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겸업화는 대개의 경우 은행권이 업무영역을 보험업무로까지 확대하

고, 보험업이 이에 대응하여 은행과 전략적 제휴 나아가서는 자회사로 소

유하는 상호침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겸업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표 Ⅱ- 8 참조). 첫째,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연

계복합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로 이용자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금융거래비용을 절감시켜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통일적인 브랜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여러 금융업

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여섯째, 특정업무의 고객을 다른 업무에 쉽게 연계시킬 수 있으므로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나타남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은

행업무에 타금융업종이 진출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금융의 독과점 내지 집중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셋째, 여러 금융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앙등 등

으로 인한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은행업과 보험업간에 존재

하는 상이한 기업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너지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장단점은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되었다기

보다는 이론적인 가설 수준에 머무르거나 몇몇 사례분석을 통한 가설 수준

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금융겸업화 효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향후 정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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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8> 금융겸업화의 효과 비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달성

- 연계복합상품 및 서비스의 개

발로 이용자 편익 제고

- 금융거래비용의 절감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통일적

인 브랜드 제공 가능

-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따른 위

험분산

- 고객확보의 용이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해

우려

- 금융의 독과점 내지 집중현상

발생 가능성

- 금융업종간 이해상충 발생 가

능성

- 인건비 앙등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가능성

- 상이한 기업문화 통합의 곤란

나. 범위의 경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일반적으로 범위의 경제 (econom ies of scope)는 n개의 산출물을 하나의

기업에서 생산할 때 n개의 기업에서 각기 생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절감

된다는 가설이다. 그리고 금융겸업화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을 기업으로 대체

해 놓고 보면 금융서비스는 무형의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 범위의 경제

가 존재한다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금융기관이 제공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겸업화

는 이론적으로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지지될 수 있다.

이 때 금융산업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원천은 고정시설의 공동이용에 따

른 비용절감, 정보의 공유에 의한 비용절감, 투자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의

한 위험분산, 동일 장소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

증대와 그에 따른 수익의 증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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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범위의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는 Baum ol- P anzar - W illig

(1982)가 다기능기업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단일

기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산출물들을 각각 분리

하여 개별 기업들이 생산할 경우에 비해 비용이 절약된다면 이들 산출물간

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Stig ler의 연구와

는 달리 시장 규모의 중요성보다는 범위의 경제라는 기술적 조건의 충족

여부가 다기능 기업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19).

그 후 Berger 등 (1987)의 연구에서는 금융업무의 범위의 경제의 원천으

로 첫째, 겸업에 따른 생산효율의 증대나 생산비용의 절감효과, 둘째, 다양

한 금융서비스의 동시소비를 통한 소비자잉여의 증대와 금융수요의 증대를

통한 업무 및 수익의 신장 도모, 셋째, 금융자산과 부채보유의 다양화를 통

한 각종 금융위험의 분산 및 감소효과 등을 들고 있다.

또한 Lit an (1987)은 범위의 경제를 내부범위의 경제(int ernal scope

economies )와 외부범위의 경제(external scope economies )로 구분하였다.

내부범위의 경제란 생산자가 결합생산과 결합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득20)을 가리키며, 외부범위의 경제란 수요자가 결합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

증대를 가리킨다.

다. 보험업에 있어서 범위의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금융겸업화를 지지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18) 좌승희 (1995), pp . 137∼138.
19)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전개는 좌승희(1995)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 Lit an은 범위의 경제의 효과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좌승희, 1995, p . 59 참조). 첫째, 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비용의 절감, 둘째, 컴퓨터 장비 등 설비의 공동이용, 셋째,

한 가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설비에 약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

면 다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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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증명하는 것에 집중되었다21). 범위의 경제라는 개념은 대체로 그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실증의 문제가 더 중

요하므로,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서의 범위의 경제 문제도 이론적 발전

보다는 실증분석에 치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험산업에

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22)를 검토하고 여

기에서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1) 국내 연구사례

보험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실

증분석은 생명보험산업을 대상으로 한 권영준 (1994)의 연구를 꼽을 수 있

을 것이다. 권영준은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을 자산운용업무에 국한시켜 생보사의 생산활동을 현 예금,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도 자산운용관리비를

사용하였다23). 또한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Y '91과 CY '92의 횡단

면 자료를 결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그는 유가증권과 대

출, 유가증권과 현ㆍ예금간에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함을 보였는데, 특히 유

21) 범위의 경제를 증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과 함수 설정과 관련해서는

F orest ier i (1993), pp . 79∼85를 참조할 수 있다.
22) 은행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필상

문한근 (1990)과 김인기 김장희(1991), 좌승희 (1995)의 연구가 있다. 이

필상 문한근 (1990)과 김인기 김장희(1991)의 연구 모두 은행산업에서

시중은행의 경우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좌승

희(1995)도 은행산업에서 유가증권업무와 예금업무, 신탁수신업무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증권산업에서 범위의 경

제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영기 최범수 (1989)와 좌승희

(1995)가 있다. 이영기 최범수 (1989)는 증권산업에서는 범위의 경제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좌승희 (1995)의 연구도 전

업무간에는 물론 개별업무들도 모두 범위의 비경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3)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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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권업무와 대출업무간에는 비용보완성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그 후 나동민 (1995)도 생명보험산업에 대해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

용하여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25). 나동민은 보험

산업의 생산물을 ① 수익성 및 생산기능을 고려한 보험료수입 및 자산운용

총액, ② 생산기능을 강조한 신계약액 및 자산운용총액, ③ 보험영업수익

및 자산운용수익 등 세 가지로 정의하고 분석 대상 기간을 1989∼93년으로

하여 각각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으로 나누어 범위의 경제성 여부를 추

정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기능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 Ⅰ

의 경우σ12의 값이 대체로 0보다 작게 나타나 보험영업업무와 자산운용업

ln C = α 0 +
4

i = 1
α i ln Y i + 1

2

4

i = 1

4

j = 1
σ ij ln Y i ln Y j

= α 0 + α 1 ln Y 1 + α 2 ln Y 2 + α 3 ln Y 3 + α 4 ln Y 4

+ 1
2

[ σ 11 ln ( Y 1)
2 + σ 22 ln ( Y 2) 2 + σ 33 ln ( Y 3) 2 + σ 44 ln ( Y 4) 2 ]

+ σ 12 ln Y 1 ln Y 2 + σ 13 ln Y 1 ln Y 3 + σ 14 ln Y 1 ln Y 4

+ σ 23 ln Y 2 ln Y 3 + σ 24 ln Y 2 ln Y 4 + σ 34 ln Y 3 ln Y 4

단, C는 자산운용관리비, Y 1은 유가증권, Y 2는 대출, Y 3는 부동산, Y 4는

현ㆍ예금을 나타낸다.
24) 권영준 (1994)은 유가증권과 대출업무간의 비용보완성은 대출업무를 통

해 획득한 기업정보를 유가증권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

석하였으며, 유가증권과 현ㆍ예금의 비용보완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유가증권투자가 현금보유와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전제로 한다

는 점으로 해석하였다.
25)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 C) = α 0 + α 1 ln ( Y 1) + α 2 ln ( Y 2)

+ 1
2

σ 1[ ln ( Y 1) ] 2 + 1
2

σ 2 [ ln ( Y 2) ] 2

+ σ 12 ln ( Y 1) ln ( Y 2)

단, C는 총생산비용을 나타내며, Y 1과 Y 2는 모형Ⅰ에서는 보험료수입과

자산총액을, 모형Ⅱ에서는 신계약액과 자산운용총액을, 모형Ⅲ에서는 보

험영업수익 및 자산운용수익을 나타낸다.

- 26 -



무간에 비용보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정치들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기능에 중점을 둔 모형 Ⅱ에서는 주업무와 부수업무간에

비용보완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1989∼93년의 합동모형에서는 기존 6

개사 및 신설사에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수익성에 중점을 둔 모형 Ⅲ은 대체로 모형 Ⅰ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보험영업과 자산운용업무간에 범위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결과는 회사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회사의 규모나 영업

년수에 관계없이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이상의 세 가지 모형

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 전체적으로 주업무인 보험영

업업무와 부수업무인 자산운용업무간에는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2) 해외 연구사례26)

M athew son - T odd (1982)는 캐나다의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961, 66,

71, 76년의 각년도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개인보험과 단체연금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Kelln er - M ath ew son (1983)과 F ields - Murphy (1989)는 비용보완성

의 증거를 발견했으나, Suret (1991)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 ields (1988)는 다각화의 효과가 오히려 음의 범위의 경제효과를 낳거

나 불확실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T ey ssier (1991) 역시 범위의 경제효과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모두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Grace와 T imm e (1992)는 1987년의 일본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증권투자, 개인보험, 단체보험, 개인연금, 단체연금 등에 대해

26) 이에 대해서는 <부표 1> 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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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범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1989)의 연구는 일본의 생명보험업에서 범위의 경제성

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인데, 보험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산업에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함을 증명하려는 많은 연구가 뒤따랐다. 筒井 關口 茶野(1992)는

1976∼89년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보험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에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고 있다. 飯田(1992)의 연구는 1986∼89년 일본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

로 실증분석한 결과 보험료수입과 보험료 이외의 수입간에는 비용보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금융산업의 범위의 경제성 연구는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즉, 보험회사의 범위의 경제성 존재 여부도 생산물에 대한 정의와 측정모

형 및 추정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7).

또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현실에서 다수의 업무를 직

접 겸영하지 않는 한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만

이론적으로 제시된 것을 적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28).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융겸업화는 범위의 경제효과를 통해 비용을 절감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가정하되, 우리 나라의 보험업과 타업간에 겸

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범위의 경제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

정하지 않기로 한다29). 이는 현재로서는 본 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겸업화

27) 권영준 (1994), p . 237.
28) A . Stein er (1996)에 의하면 유니버설 뱅크 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

제, 그리고 수요추세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자원 재할당의 가능성 등으

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실증적 증명이 극히

어렵고, 지금까지 결정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29) 금융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에 못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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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을 실증분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업무들간

의 범위의 경제성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은 본 고에서 상정하는 금융겸업

화가 진행된 이후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수행할 과제로 남겨 둔다.

실증문제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금융겸업화를 지지하기 위해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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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금융겸업화의 국가별 및 유형별 사례분석

금융업무영역의 자유화 흐름은 세계경제의 자유화 흐름에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세계대공황 이래 주

요한 흐름이었던 금융전업주의가 퇴조하고 금융겸업화가 우위에 서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이라

는 전통적인 금융업에 전문화하여 존재하던 금융기관들이 겸업화라는 변화

된 상황에서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서로의 전략적 목표 하에 다양한 양

태로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요 금융 선진국들에서 금융겸업화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개관하고, 보험회사 자신이 주체가 되어 각 금융업무를 어

떻게 결합시켜 종합금융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

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국가별로 금융겸업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국가마다 금융겸업화의 과정이

동일하지 않고 각 국가의 금융서비스 구매 패턴과 소비자의 선호도에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금융겸업화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

석하여 향후 보험회사들이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별 금융겸업화의 동향

금융겸업화는 국가별로 은행업과 증권업간의 결합방식에 따라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방식을 관찰할 수

있다1).

1) Mishkin (1995), p . 3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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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첫 번째 유형은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 존재하는 유형으로, 은

행과 증권업간에 어떠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 증권 및 보험 등

전 범위에 걸친 금융서비스를 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2). 두 번

째 유형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존재하는 영국형 유니버설 뱅킹 이다3).

그 이외에 겸업화 추세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

다4).

가. 독일

1)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경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일찍부터 은

행과 증권 및 신탁업무간에 금융겸업화가 진전되어 있었다. 제2차세계대

전 이후로 행해진 업무영역 조정의 역사 중에서 특이한 것은 1961년에 제

정된 신용제도법 이다. 동 법 제1조에 의해 은행은 예대업무, 대체결제업

무, 할인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중개 위탁업무, 투자업무, 보증업무, 신탁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엄밀한 의미에서 유니버설 뱅킹 (univ er sal b anking )은 은행업무, 증권

업무, 보험업무, 그리고 기타 일반 상공업을 한 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관찰되는 유니버설 뱅킹 은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직접 결합하여 제공하는 은행을 모회사로 하고,

보험회사, 주택저당 신용회사, 그리고 일반 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 회

사까지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3 ) 영국형 유니버설 뱅킹은 증권인수에는 참여하나, 독일형과는 다음과 같

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된 법적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 결합

은 폭넓게 인정되나, 일반 상공업과의 간접 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4 ) 미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은행은 기업의 지분참여

가 허용되나 미국의 은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은행은 은행지주회

사 구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본의 은행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최근 하시모토의 금융개혁안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2001년까지 허

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봉은(199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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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업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업무영역 조정에서 더 나아가 은행과

보험업간에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는 것을 지칭하여 알피난츠(Allfinanz)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알피난츠라는 개념은 금융업무의 네트워크의 더

한층의 확대와 유럽통합을 향한 대은행의 전략전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인데, 독일의 대은행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문자 그대로 대중은행으로 변신해

가는 과정의 귀결점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알피난츠라는 개념은 통상

은행에 의한 금융서비스 전반 특히 은행, 건축저축금고, 보험회사 나아가서

는 투자회사 등에 의한 대 개인고객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미로 사용

된다. 이 후 많은 금융기관들은 알피난츠를 지렛대로 삼아 개인 금융자산

의 쟁탈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은행이 생명보험업에 진출하는 금

융겸업화 즉 알피난츠가 생겨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보험으로

이동한 개인금융자산을 재흡수할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을 취급하는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이 필

요했다는 점이다. 셋째, 전통적인 예대업무에서 수익률이 저하하고 있던

대은행의 입장에서는 보험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수익기회를 확대하는 계기

가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동서독 통일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다. 다섯째, EC의 생명보험시장 자유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알피난츠와 같은 금융겸업화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여섯째, 대은행

의 국내외 금융 자본시장의 지배체제의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독일에서 보험회사는 그 본체가 보험사업 외에 보험사업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타업

겸영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을 통해서 타업을 영위하는 것은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5). 또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법의 효력이

5) 보험감독법에서 자기자본 등에 의한 자본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적립금 등 구속적 자산에 의한 자본참가는 피참가회사의 10% 이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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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아 지주회사 형태로 타업에 진출할 수 있다. 생명보험 회사의

타업진출은 특히 은행과 제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①

1983년 9월 도이치은행과 베를린생명이 제휴하여 세트상품을 발매한 사례,

② 생명보험회사 제2위인 R +V보험그룹과 DG그룹 은행 사이에 금융서비스

와 보험 모두를 제공하는 공동영업소를 설립한 사례, ③ 유럽 최대의 보험

자본인 A llian z가 Dresdn er은행의 주식 5%를 취득하여 업무제휴를 검토하

고 있는 사례, ④ 1986년에 A achen er und München er보험회사가 조합은행

에 필적하는 업무전개를 개시한 사례 등이 있다.

2) 판매채널 현황

독일에서 보험상품 판매채널은 크게 중개인 (broker ), 전속대리점

(ex clu siv e ag ent s ), 독립대리점 (independent ag ent s ), 은행 등이 있다.

중개인은 약 200개의 중심중개인(m ajor broker ), 약 500개의 기업성 계

열 중개인, 그리고 2,000 여 명의 개인중개인이 있다. 소규모 중개인의 대

부분은 금융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생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업성 계열 중개인은 대부분 대기업이 설립한 캡

티브중개인이다.

독일에는 전속대리점은 회사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기술적인 도움만

받는데, 그 수는 45,000명에 이르고 있다. 회사는 대리점에게 새로운 우편

물을 제공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250,000

명의 전속부업대리점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보험전문가가 아니라 회사와

전업대리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

고 있다.

독일의 판매채널 중 독립대리점의 역할은 미미하다. 주로 생보시장에

서 대리점과 독립중개인 사이의 중간영역 (gray zon e)에서 활동하고 있다.

은행은 생보를 중심으로 보험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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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 독일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1992)

(단위 : %)

생보 손보

전속대리점 75 대리점 72

중개인 10 중개인 13

기타 회사대리점 5 은행 5

은행 5 캡티브 중개인 3

우편판매 3 직판 2

기타 2 기타 5

합계 100 합계 100

자료 : Datam onit or .

비중은 1992년 기준으로는 5% 수준으로 아직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지

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점차로 알피난츠 개념이 확산되면서 저축은행 등

을 중심으로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알피난츠의 진전은 은행의 보험판매 비중 증가만이 아니고 보험

판매 채널상에 다소간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독일에서는 주식의 상호소

유 형태로 오랫동안 은행과 보험회사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관계로 에이

젼트 및 브로커와 새로운 은행소유의 보험회사 사이에 커다란 대립은 없었

다. 그렇지만 도이치은행 생명보험회사 (Deut che Bank Leben )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알피난츠 업무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전문교육을 받

은 은행직원과 모든 종류의 고객의 보험수요를 한 번에 만족시킬 보험전문

가의 조합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

서 기존의 전통적인 전문판매채널과 은행의 광범위한 지점조직을 어떻게

결합시켜 경쟁력있는 판매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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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1)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영국에서 금융자유화는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즉, 제1단계는 1971

년 신금융조절방식의 도입을 계기로 이루어졌고, 제2단계는 1980년에 코

르셋 (cor set )6)의 폐지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제3단계는 빅뱅 (Big Ban g )

이라 불리는 1986년의 런던 증권시장의 대개혁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 (F inancial S ervice A ct )이 제

정되었는데, 이것이 영국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금융겸업화를 촉진하였

다. 동 법은 보험중개업자가 독립된 형태로 고객에게 최고의 자문을 하거

나, 또는 보험회사에 전속된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독립중개자로서 활동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누려왔던 은행

은 200 종류도 넘는 많은 보험상품에 대해서 최상의 자문을 하기가 곤란해

졌기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업과 제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

였다.

본래 영국에서는 보험회사가 타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

었으나, EC의 생명보험 제1차 지침에 의해 1981년에 자회사나 지주회사가

아닌 모회사에 의한 타업진출을 규제하는 규정이 보험회사법에 추가되었

다7). 다만 보험회사가 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영란

6) 청산은행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잉글랜드 은행이 1973년에 도입한 보

완적 특별예금제도로서, 이는 높은 예금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의

증가로 운용하면 자금코스트가 높아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7 )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한 사례로는 Allied Dunbar A s suran ce의 자

회사인 Dunbar Bank , T SB Life의 관련회사인 T SB Englan d W ales ,

Stan dard Life의 S cotlan d Bank 주식의 45%를 보유, Confederat ion

Life가 3천만 파운드의 자본을 들여 Confederation Bank를 설립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증권업에 진출한 사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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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ank of En gland )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곤란하며,

매수에 대해서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는 통상산업부 (DT I)

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증권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DT I의 감시를 받는다.

2) 판매채널 현황

앞서 언급한 1986년의 금융서비스법 (F in an cial S ervice A ct )은 판매채

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생보 판매채널은 크게 전업중개자 (fu ll - t im e int erm ediary )와 부

업중개자 (part - t im e interm ediary )로 분류된다. 전업중개자로는 특정회사

와 계약을 맺고 그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중개자와 특정보험사뿐

<표 Ⅲ- 2> 영국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1991)

(단위 : % )

개인생보 손해보험

IF A s 53 독립중개자 75

전속대리점 10 중개인 54

직판 35 기타 21

직급 2
회사대리점 13

직판과 기타 12

합계 100 합계 100

자료 : Datam onit or .

Prudent ial 생명보험의 자회사인 Pru dent ial Holborn , T SB Life의 관련

회사인 Hill S amu e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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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모든 생보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중개자가 있다. 부업중개

자는 특정 보험사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와 브로커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

우가 있는데 이들은 통상 소개행위만 하고 계약체결까지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생보 판매채널은 절반 이상이 독립 혹은 전속 금융어드바이저

(Independent F inancial A dviser s : IF A s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

영국에서는 IF A가 전통적인 판매채널로서 기능해왔는데, 은행의 보험판매

가 시작되자 그에 위협을 느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집단대응을 하는 방

식을 취했다. 이렇게 형성된 IF A네트워크는 전문적인 금융자문, 보험 및

투자상품 판매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그룹이 되었

다. 신문광고나 DM 등의 직판 방법도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 판매에서는 독립적인 중개기관이 중추적인 판매채널로

역할을 하고 있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개인의 비중은 54%인

데, 점차 은행과 보험사의 직급 판매가 늘어감에 따라 중개인의 비중은 감

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중개업자들은 장래에도 계속해서 영국의 보험시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겸업금융기관은

통상 대량 마케팅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해, 독립중개업자들은 단순

히 보험중개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수

요자들이 차별화된 고급의 상품을 구매하기를 원하여 원스톱 금융서비스

개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중개인들은 통합된 유럽 보험시장에서 복합적인 금융기관의 출현

으로 더욱 폭넓은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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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1)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프랑스의 금융제도는 유니버설 뱅킹을 채택하고 있는데, 소위 1984년

법 8)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법률로 인가 받은 업무 이외의 사업과 모

든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모회사의 타업진출도 불가능하다. 다만

자본참가와 지주회사방식으로의 경영참가, 관련회사방식, 자회사방식의 진

입에는 제약이 없으며, 신용기관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신용기관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소

위 방카슈랑스라는 이름 하에 은행과 보험회사의 다양한 결합이 시도되었

고, 그 결과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결합의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금융겸업화 즉 방카슈랑스가 빠르게 진전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파

탄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은행과 보험회사간에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등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가 일찍부터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생명보험상품의 고수

익성을 인식한 은행이 보험판매에 참여하여 전통적 부문에서의 수익성 저

하를 만회하려 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몇몇 금융기관에서 금융겸업화를 개

시하여 성공을 거두자 그것을 대세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미노 효과

8) 1984년법이란 1984년 1월 24일에 공포된 신용기관의 활동 및 감독에

관한 1984년 1월 24일자 법률 제84- 46호 를 말한다. 동 법의 주요 목

적은 법적 체계의 근대화, 신용기관간의 공정경쟁조건 확립, 신용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의 일원화, 신용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경영의 건전

화, 그리고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한

편, 동 법 제18조에서는 신용기관을 그 형태별 업무내용 등에 따라 은

행 (Banqu e), 상호은행 또는 협동조합은행, 저축금고, 마을신용금고, 금

융회사(S ociét é F in ancière ), 그리고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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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겸업화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제휴가 생겨났다. 즉, 1985년에 Com pagnie F inan ciere de Su ez가

Banqu e S ofin co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1985년 1월에는 GAN (Groupes

des A s suran ces Nation ales )이 CIC의 지주회사이면서 프랑스 제4위 금융

그룹인 Com pagnie de F inancier e de CIC의 주식소유를 21%에서 23%로

늘렸다9). 프랑스 제3위의 보험회사인 A GF (A s surances Generaies de

F rance )는 관련회사로서 부동산회사와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제

1위의 생명보험회사인 UA P는 S equanaise de Bank를 자회사로서 보유하

고 있었는데, 그것을 W orm s은행에 합병시켜 W orm s은행을 투자은행으로

서 그룹화 하고 있다10).

2) 판매채널 현황

프랑스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은 주로 대리점 (ag en cy ), 중개인

(brok er ), 직급판매 (com pany sales forces ), 은행지점 (bran ch net w ork s ),

M SIs (Mutu als w ithout Int erm ediaries ), 직판 (Dir ect S ales ) 등이다.

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유통채널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방

카슈랑스가 급진전됨에 따라 기존보험회사의 판매조직을 통한 시장점유율

이 축소되자, 전속대리점은 판매노력을 강화하고, 다른 보험회사가 갖고 있

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권리를 요구하는 등 은행의 도전에 재빠르게 대응하

였다. 전속대리점은 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자동차, 재산보험에 특화하고

있었으나, 은행이 농촌과 소도시에서 이들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전속대

리점을 통한 판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9 ) GAN은 1991년에는 80%의 CIC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10) 1996년 11월 12일에 UAP는 AXA와의 합병을 발표하였는데,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 보험그룹은 세계 제2위의 보험회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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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프랑스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1992)

(단위 : % )

생보 &
capit alisation 손보

은행지점망 46 3

대리점 17 45

중개인 7 18

직급 25 4

M SIs - 27

직판 5 3

전체 100 100

자료 : Datam onit or .

중개인은 손생보 분야의 기업성 보험에 특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

연금에 주력하고 있는데, 1992년 현재 2,400개의 브로커 회사에서 16,000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은행지점과 우체국 등이 중요한 생명보험 판매채널

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1992년 기준으로 생명보험과 카피탈리자시옹의

46%가 은행지점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었다11).

M SIs는 교사, 공무원, 경찰 등과 같은 집단에게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데, 주로 자동차, 자택소유자 보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점차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직판방식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데, AXA그룹의 자회사

인 Direct A s surance가 최초로 생손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라. 미국

11) 1994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55%가 은행지점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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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은행, 증권, 보험이 분리되는 분업주의 원칙이 대

공황 이래로 유지되어 왔으나, 미국 금융서비스 산업 내의 경쟁, 통신기술

과 금융소프트웨어의 발달, 금융서비스 경쟁의 국제화 및 규제의 적응, 금

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변화, 원스톱 금융서비스에 대한 선호 등에

의해 업무영역 장벽이 낮아졌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규제 중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는 1933년에 제정된

글래스- 스티걸 (Glas s - Steagall)법 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동 법 제16

조는 은행이 미국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채를 취급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제

한하고 있으며, 제20조는 은행자회사의 부적격 증권의 취급을 금지하되 거

래수익이 자회사 총수익의 10%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제32조는 증권과 은행회사간에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표 Ⅲ- 4> 글래스-스티걸 조항

조문 요약 (⇒로 표시한 것은 업무분리의 형태)

§16 연방법은행과 연방준비제도 가맹주법면허은행(이하 양자를 가맹

은행 이라 부른다)에 대해서, 유통유가증권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규발행유가증권의 인수를 금지한다. ⇒ 직접적 분리

§20 가맹은행 은 주식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발행 인수 매출 분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법인을 그 관계회사 (affiliat es )로
두어서는 안된다. ⇒ 간접적 분리

§21 가맹은행 은 주식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발행 인수 매출 분배를

업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의 예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 직접

적 분리

§32 20項 법인의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동시에 가맹은행 에 관계하

는 것을 금지한다. ⇒ 간접적 분리

자료 : T he Banking A ct of 1933 (12U . S . C.§227). 馬淵紀壽 (1996), p . 106
의 <表 4- 1> 에서 재인용.

이렇듯 글래스- 스티걸법 을 중심으로 금융겸업화를 금지해오던 미국에

서도 이를 허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경쟁을 강화하여 금융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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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꾀하려는 금융개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헌트보고서 12)인데, 그것은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이 자금

의 최적배분을 가져온다는 입장에서 금융구조의 유연성과 금융업무규제의

철폐를 지향한 것이었다13).

그런데 미국의 금융업 업무규제에 관한 개혁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보

다는 주로 판례 등을 통한 새로운 법해석에 의하고 있다. 이것의 증거로

는 은행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 보유, 州間지점개설, 州間은행인수 등을 들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 보유 허용 과정에서 연방준비은행은

증권자회사의 증권인수업무와 증권딜링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전체 이익의

10%를 상회하지 않는다면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이

것은 1930년대에 입법된 글래스- 스티걸법 제20조의 증권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1980년대식으로 해석하여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은행

지주회사의 주간은행인수 역시 새로운 연방입법이 아닌 현행 연방법의 재

해석과 주입법 발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주간지점설립 문제는 연방법인

맥파든법 (M cF adden A ct )의 개정을 통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법률가와

규제기관들의 기존법 규정의 재해석을 통해 해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해서 연방준비은행과 OCC (통화감독청)는

다소 호의적이었다. 은행지주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은행업무는 연방준

비은행에 의해 레귤레이션 Y (regulat ion Y )로 공시되고 있는데14), 그 이

12) 헌트 보고서 는 위원장이던 헌트 (Reed O. Hunt )의 이름을 따서 헌

트 위원회 라고도 불리었던 금융구조와 규제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 Richard Nix on ' s Com m itt ee on F in ancial Stru cture an d

Regulation )가 1971년 12월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13) 馬淵紀壽(1996), p . 157 참조.
14) 최초의 레귤레이션 Y 는 상업은행 본체에서 영위가능한 8개 업종으로

인정하였는데, 1992년 말에는 은행 본체에서 영위하지 않는 업무까지

포함하여 24개 업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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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개별심사에 의해 인가15)되기도 한다. 1987년 연방준비은행은 은행

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에게 CP , 주택저당환원채권 등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16). 또한 OCC는 은행의 증권부문 업무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분야에 관련한 업무영역 확대에도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1987년에는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서비스지주회사로 대체하

려는 구상이 최초로 이루어졌다17).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온 1995년 금융서비스경쟁법

HR2520은 의사운영위원회가 리치법안 (HR1062)18)에 보험규정을 첨가시

켜 완성한 것이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상업은행과 증권회사, 투자은행

간의 제휴관계에 대한 글래스- 스티걸법 의 규제를 폐지하고 있으나, 산업

자본과 금융기관간 제휴에 대한 장벽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지주

회사를 금융서비스주식회사 (F S CH )로 대체시키고 금융서비스주식회사로 하

여금 기업채무와 주식인수를 포함한 투자은행 활동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은행의 보험판매 시장 잠식을 경험한 독립대리인은 OCC의 규칙과 법

정의 판결이 은행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상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15) 이 심사과정에서 비은행업무가 은행업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 여

부가 개별심사에서 승인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그 은행지주회사가

비은행업무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충분조건이다.
16) 그 결과 폭넓은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는

1994년 말까지 누계 32건이 인가되었다.
17) 그 당시 구상의 핵심적 내용은 순수지주회사로서의 금융서비스지주회사

하에 중간적 지주회사를 포함한 자회사군을 배치해 두고, 연방기관과

주정부의 규제책임을 명시하여 기능별 규제까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18) 이 안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지주회사와 투자은행지주회사로 나누고,

금융서비스지주회사 산하의 은행자회사에 대해서만 차단벽(fir e w all)

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은 보험회사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금융서비스지주회사의 비은행자회사 내에 보험자회사를 포함시키려

고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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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州에서의 은행보험업무를 규제하는 권한을 주보험감독관에게 부여하

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Bliley Bill법안 은 은행의 보험판매에 우

호적이었던 OCC와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며, 은행에 편파적인 마케팅과 공

시요구를 부과하고 심지어는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전통적인 은행상품을 보

험상품으로 단정해버리기까지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은행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96년 3월에는 대법원이 바네트은행 (Barnet t Bank of

M arion County )과 플로리다 보험감독관 넬슨의 소송에서 은행이 5천명 이

하의 소도시 영업점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그 후

5월에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지지되어 은행은 자동차, 자가주택보유,

장기보호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을 발표하였

다19). 또한 최근 A CLI(Am erican Coun cil of Life In surance )도 은행과 보

험간의 제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A CLI의 이러한 결정은 지금까지

의 추이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반대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과 은행과의 교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생

각에서 비롯되었다20).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 재무부는 1996년 11월 21일에 은행들이 자회사

를 세워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이는 글래스- 스티걸법 의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19) M cDaniel (1996), p . 40. 1916년의 연방은행법은 인구 5천명 이하의 소

도시 은행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에 따라서는 금지되었다.
20) 다만 A CLI는 은행과 보험의 제휴는 보험산업의 이익을 제고시키고 소

비자의 권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당국으로부터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면

허를 받아야 하고 자본조달 면에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공평

한 경쟁적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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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회와 증권 및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글래스- 스티걸법이 사실

상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는 생명보험 모회사가 은행업무나 증권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자회사와 지주회

사를 통해서 은행업이나 증권업에 진출하고 있다. 1983년 뉴욕주 보험법

개정 이후에는 은행업무 및 은행유사업무를 제외하고는 자회사 방식으로

증권브로커 및 딜링업무, 투자은행업무, 신용카드, 생명보험 부수 신탁업무

등의 타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험업법의 지주회사 규정은

업종 및 산하회사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지주회사

를 통한 타업진출이 가능하다21).

2) 판매채널 현황

미국의 생보상품 판매채널은 크게 지사 (branch office ), 총대리점

(general ag ency ), 브로커 및 특수판매(통신판매, 은행 등)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지사에서는 전문에이전트 (career agent )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21) 생명보험 회사가 N on - bank bank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은

1987년에 제정된 경쟁균등은행법 (Compet itiv e Equality Banking A ct )

에 의해서 금지되었으나, 기존에 진출한 Non - bank bank는 기득권이

인정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Prudential 생명보험회사의

Pru dent ial Bank & T ru st와 John H an cock 생명보험회사의 F ir st

Signiture Bank & T ru st가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증권업 진출은

1970년대까지는 그룹내 거래로 제한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 유가증

권의 교차판매(cros s sellin g )에 따른 보험상품의 판매력 강화, 투자금

융 (inv estm ent bankin g ) 기능 확보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강화를 목

적으로 증권회사 매수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Pru dent ial 생명보험회사의 Prudential- Bache & S ecurit ies , Equitable

생명보험회사의 Donaldson Lufkin & Jenrett e S ecurities , T rav eler s

생명보험회사의 A dillon Read S ecurit ie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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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총대리점제도는 회사의 지사와는 달리 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

업체로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독립대리인으로 P P GA (P er son al

P roducing General A gent )와 브로커가 있는데, PP GA는 보험사와 위임계

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모집활동을 하며 회사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

하지만 기타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

미국의 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지사 및 총대리점이 56% , 독립

대리인이 43%이며 통신판매 및 점두판매 등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은행법 (N at ional Banking A ct )은 연방은행이 5천명 이하의 소도

시에서는 신용보험과 비신용관련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판매와 인수

를 할 수 있으며, 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수권한조항에 의거하여 보

험업무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표 Ⅲ- 5와 표 Ⅲ- 6 참조). 은행지주회사

법 (BHCA )도 은행지주회사가 5천명 이하의 소도시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2).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27개 주에 위치한 주법은행(st at e chart er ed bank )에서 판매되고

있다. 은행의 보험 마케팅은 연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의 경우 미국 은행의 1/ 3(총수신의 69%를 보유하고 있음)은

가계 고객들을 상대로 한 보험 마케팅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미 발견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표 Ⅲ- 7 참조).

22) 단, 보험서비스가 부적절하고, 또한 지주회사가 보험판매활동을 소도시

자체에 국한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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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5>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허용가능한 보험업무

연방법 은행 은행지주회사 주법 은행

A . 판매

인구 5,000명 이하의
도시에서 일반보험
판매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한 보험 판매
매각인(vendor )의 單
利 보험 판매
확정 및 변동 금리

의 연금 판매

A . 판매

제한된 손해보험 판
매
인구 5,000명 이하의
도시에서 일반보험
판매
소규모 은행지주회

사(자본금 5천만 달
러 미만)의 자회사에
서 일반보험 판매
기득권을 가진 은행
지주회사에서 일반보
험 판매

A . 신용생명보험 중개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 C.,
Florida, Georgia,
Haw 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 s ,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
ina ,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 Rhode
Island, South Carolina ,
South T akota, T ennessee,
T exas , Utah, Vermont ,
Virginia, Wisconsin,
Wyoming

B. 인수

신용생명, 건강보험,
사고보험 및 상해보
험의 인수 및 판매
모기지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인수 및
판매
권리증서보험의 인

수 및 판매
금융보증서의 인수

및
판매

B. 인수

인수 및 신용보험
판매

B. 일반보험 중개

Alabama, California,
Delaware, Idaho, Iowa,
Massachusett s, Minnesota,
Nebraska, New Jersey ,
North Carolina, Ohio,
Oregon, South T akot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C. 기타

부채상환계약
수수료리스
공동마케팅프로그램

C. 기타

소매대리인의 감독
서비스기업
공동마케팅프로그램

C. 보험인수

Delaware, New Jersey ,
North Carolina, South
T akota,

자료 : E. J . Kane(1996),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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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6> 연방은행법의 부수적 권한조항에 의거 연방은행에

허용되는 보험업무

보험업무 해석서 또는 조항

신용생명보험 12 C.F .R. 2.6.

신용건강 및 상해보험, 신용장해보험, 모기지 생

명 및 장해보험

12 C.R.R. 2.3(3)(e)

신용생명보험의 인수 OCC 해석서 No. 377.

부채말소계약 - 차용자 사망시 은행에게 미지불

된 부채를 취소시킬 의무를 지움.
12 C.F .R. 7.7495

비자발적 실업보험 OCC 해석서 No. 283.

매각인(vendor ) 單利보험 OCC 해석서 No. 283.

권리증서보험(title in surance)의 판매 및

인수

OCC 해석서 No. 368과
OCC 해석서 No. 377.

고정율 및 가변율 연금 판매 OCC 해석서 No. 331과
499.

지방채보험의 판매 OCC 해석서 No. 338.

보험대리점과의 비율임대(percentage lease) 진입 OCC 해석서 No. 274.

보험대리점에 고객리스트의 판매 또는 임대, 고

객 조회, 관리서비스의 제공, 다른 은행서비스

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고객에 대한 무료 보험

가입 등을 하는 합자마켓팅 프로그램(joint
marketing program)

OCC 해석서 No. 316.
12 C.F .R. 7.7200
OCC 해석서 No. 566.

포괄증서(blanket bond)와 D&O보험을 포함하는

은행임원을 위한 보험, 그리고 D&O보험을 제

공하는 보험회사와의 제휴

12 C.F .R. 7.7115
미출간된 1986년 10월
22일 자 OCC 해석서.
OCC 해석서 No. 554.

자료 : Eisenbeis (1996), p.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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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7> 미국 은행의 보험서비스 제공 현황

자산규모

1992 1993

은행수

보험

마케팅

은행수

비중 은행수

보험

마케팅

은행수

비중

100억 달러 이상 51 44 86% 55 51 91%

10억∼100억 달러 329 161 49% 327 183 56%

1억∼9.99억 달러 2,791 837 30% 2,787 1,930 69%

1억 달러 이하 8,291 1,575 19% 7,788 1,480 19%

총계 11,462 1,617 23% 10,947 3,644 33.3%

자료 : Association of Banks in Insurance(1994).
Eisenbeis (1996), p. 398에서 재인용.

마. 일본

1)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안정성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생명보험

모회사가 인가받은 생명보험 사업 및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타사업을 영

위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 에서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보험 모회사가

은행 및 증권의 고유업무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975년 이후 관

련회사를 통해서는 은행 및 증권의 고유업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하게 되었

다23). 그에 반해, 은행 및 증권사의 보험업 진출은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

를 통해서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산업을 모형으로 삼아 발전을 모색해 왔던 일본에서

23) 그리하여 보험사의 업무영역은 은행과 증권 이외의 영역으로도 확대되

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부동산관리업 및 신용보증업, 리스업, 팩

토링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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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 금융의 스톡화와 금리선호의식의 고양

등에 영향을 받아 금융겸업화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24).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1986년에 당국이 금융제도조사회를 통해 금융겸업

화를 위한 5가지 선택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상호진출방식, 제한적 자회

사 방식, 특별법에 의한 방식, 지주회사를 통한 방식, 유니버설 뱅크 방식

이 그것이다. 그 후 금융제도조사회는 1989년 5월 지주회사방법을 제외한

4가지 대안의 문제점을 개진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진출이 가장 적당한 대안

이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금융제도조사회와 증권거래심의회는 1991년 6월에 제한적 자회사

를 통한 진출방법을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직간 독자적

영업이 가능하다면 지주회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후 1992년 6월에는 금융제도개혁관련법 의 공포로 엄격한 제한 하

에 은행, 증권 및 투신사간 자회사에 의한 진입방법이 채택되었다. 즉, 증

권회사에 의한 신탁자회사와 은행자회사의 소유, 은행이나 은행 유사기관

에 의한 증권자회사, 신탁자회사의 소유는 허용하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특

별조건에 의한 거래는 금지하고, 은행 및 유사기관이 보유한 증권자회사에

의한 중개업무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993년

4월 금융제도개혁관련법 이 시행되면서 엄격한 제한 하에 은행, 증권 및

신탁은행들간에 상호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의 은행들은 제한된 자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보다는

지주회사 방식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현재의 제한적 자회사를 통한 진입방

법이 적절한 차단벽이나 효율성에 약점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에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24) 은행의 입장에서 겸업화를 추구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시장 구조변화에 적응, 둘째, 엔화 강세를 이용한 금융산업의 확장, 셋

째, 소매영업의 강화, 넷째, 투자은행업무의 강화, 다섯째, 세계화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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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8> 금융시스템 개혁안의 골자

주요목표 주요 내용

시장원리에 기

초한 자유로운

시장

(Free)

- 새로운 활력의 도입(은행 증권 보험분야로의 진입 촉

진)

- 폭넓은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 서비스(도시은행과 장기

신용은행이라는 장단구분에 기초한 상품규제의 철폐와

증권 은행의 취급업무의 확대 등)

- 다양한 서비스 상품(각종 수수료의 자유화)

- 내외거래의 자유화(爲銀主義의 철폐)

- 1천2백조엔의 개인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자산운용업

무규제의 개선과 공시제도의 철저)
투명하고 공정

한 시장

(Fair )

- 충분한 정보제공과 룰의 명확화로 자기책임원칙을 확

립(공시제도의 철저)

- 룰 위반에 대한 처분의 체계화

국제적인 첨단

시장

(Global)

- 파생상품 등의 전개에 대응한 법제도의 정비 회계제도

의 국제표준화

- 글로벌한 감독협력체제의 확립(G7정상 장관회의 등에

서 추진)

- 세제 개선(유가증권거래세의 개선 등)

그 결과 1996년 10월 17일에 수상자문기구인 경제심의회의 행동계획위

원회가 발표한 경제구조개혁 추진책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전면허용이 건의

되기에 이르렀다25). 그 후 새로 조각된 내각의 하시모토 수상은 1996년 11

월 11일에 2001년까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자회사와 순수지주회사

를 설립하여 상호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개혁안을 발표하였다26). 이

금융개혁안은 <표 Ⅲ- 8>에 나타나 있듯이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유로운 시

25) 그 이외에도 업태별 자회사의 업무규제를 철폐하여 1997년 중에는 은

행, 신탁, 증권, 보험의 상호진출을 자유화하며, 또한 1999년에는 자산

관리 운용서비스업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26) 일본판 빅뱅 이라고도 불리울만한 이 안은 공동화가 우려되는 동경자

본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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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국제적인 첨단시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으로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업의 재편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 판매채널 현황

일본의 보험상품 판매채널은 생명보험 모집인(주로 영업직원으로 생보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내근직원과 생명보험 대리점)과 손해보험 대리점,

손보사의 임ㆍ직원에 한정되었으나 1996년 4월부터 시행된 新保險業法 에

의해 브로커제도가 도입되었다. 신보험업법 개정에 의해 보험료의 탄력화,

상품의 일부 자유화 등 규제완화가 촉진되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직

판방식의 도입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손해보험은 대리점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995년 4월 현재 등

록된 손보 지점 및 영업부는 1,493개, 지사 및 영업소는 5,177개이며 대리

점은 454,742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은 모집인 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는데 1994년말 현재 등록된 생보 영업직원수는 399,665명에 이르

고 있다.

2. 보험회사 금융겸업화의 유형별 사례분석

가. 완전겸업방식

1) ING 그룹의 사례

가) 업무영역

ING그룹은 1991년 3월에 네덜란드 최대의 보험회사인 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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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erland가 종합금융기관화를 지향하면서 생겨났다. ING그룹은 Nationale

Nederland와 네덜란드 제3위 은행인 Postbank가 합병하여 생겨났는데, 은

행업무와 보험업무의 결합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목표로 하였다.

그룹은 ING Nederland, ING Financial Services International, ING

Corporate & Capital Market , ING Asset Management 등 4개의 경영본부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본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ING Nederland는 ING 그

룹의 모든 보험과 은행업에 대한 경영을 조정하고, ING Financial

Services International은 해외 보험업무와 소매은행업을 주관한다. ING

Corporate & Capital Market은 외환 및 외국자본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

당하는 곳으로서 은행지점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기금, 무역, 판매, 투자은

행, 합작은행, 리스크관리와 리서치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그리고 ING

A sset Management는 자산관리와 기관투자, 고소득층을 위한 해외 은행업

무, 그룹의 보험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ING그룹 내의 회사들이 관리하는

투자기금도 관리하고 있다.

[그림 Ⅲ- 1] ING 그룹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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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매채널과 마케팅

합병과정에서 Nationale Nederlanden (Nat - Ned)는 Postbank를 통한 보

험판매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브로커 판매조직과의 문제를 야기하

였다. 이 분쟁은 결국 자동차, 화재와 책임보험은 브로커를 경유해서 판매

하고 여행보험과 연금 등 단순한 상품에 한정하여 Postbank를 통해 판매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정리되었다. 그 후 ING그룹은 소매시장에

서 Nat - Ned와 NMS Spaar - bank 양쪽의 독립중개업자, Nat - Ned의 직판조

직, NMB의 은행지점, Postbank의 홈뱅킹 서비스, 우체국 사무소라는 5개

판매채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는 1991년 5월에 Postbank Life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ING는 독립적인 중개기관, 캡티브 영업인, 은행지점, 홈뱅킹, 우체국이

라는 5개의 채널을 통한 혼합판매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와는 다른 판매

조직으로 두 개의 NMB 자회사가 있다. 네덜란드 전역에서 400개의 은행

지점, 2,200개의 우체국과 에이전트, 600개의 NMS 네트워크, 12,000명의 독

립중개인과 1,300명의 전속보험 중개인을 통해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G그룹은 단계마다 신상품을 도입하였고, Nat - Ned는 DM 등의 기법

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호평에 힘입어

Nat - Ned의 접근법은 네덜란드 보험시장에 널리 확산되었다. 또한 ING그

룹은 이들 유통망을 통해 그 자신의 브랜드로 고객에게 광범위한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였는데, 대상그룹의 니드와 욕구에 맞추어 상품과 서비스를 설

계하였다. 그 결과 ING그룹은 단순상품에서 시작하여 맞춤상품과 고품위

의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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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a ndia 그룹의 사례

가) 업무영역

Skandia 그룹은 북유럽을 주된 활동무대로 삼아 보험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모회사인 Skandia 보험회사는 1855년에 설립되

었다. 이 그룹은 Skandia Nordic, As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ternational Direct Insurance and Resurance, Skandia Investment

Management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수의 중앙본부 경영진이

있어 그룹을 전체적으로 조정한다. 각 본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Skandia

Nordic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

며, As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는 북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저축성

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International Direct Insurance

and Resurance는 북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손해보험과 손해보험 재보험, 생

명보험 재보험, 항공보험을 판매하며, Skandia Investment Management는

그룹의 투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Ⅲ- 2] SKANDIA GROUP 조직도

S KA N DIA
CORPORAT E MANAGEMENT AND GROUP ST AFF S

S K A N D I A
N ORDEN

A S S URA N CE &
FIN A N CIA L
S ERV ICES (A F S )

IN T ERN A T ION A L
DIRECT IN S U RA N CE
&
REIN S URA N CE (IDR)

Skandia International
Skandia America
Corporation (SAC)

SWEDISH SKANDIA
LIFE
(Operated on mutual
basis)

S KA N DIA IN V ES T MEN T MA N A GEMEN T (S IM )

- 55 -



나) 판매채널과 마케팅

Skandia 보험회사는 기존의 스칸디아 고객에게 예금은행 형태로 새로

운 단기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SkandiaBanken을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모회사인 Skandia보험회사가 전액 출자한 전화접속

(telephone- access ) 은행으로,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트구좌

(All- in - One Account )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정이자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는 양도성 정기예금을 제공한다. 또한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에게는 유성

동 구좌(Liquidity Account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Skandia가 은행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존고객과

Skandia라는 매우 강한 브랜드 덕분이었다. 또한 스웨덴 은행의 과점체제

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에 대해 대안이 필요했던 것도 시장진입에 좋은

요건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SkandiaBanken의 영업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영업은 1994년 3월에 시작되어 1만6천개 이상의 구좌가 개설되었으며,

1995년말에는 7만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총 예금액은 1994년 말 11억 7천

9백만 크로네에서 1년 후인 1995년 말에 42억 크로네가 증가하였다.

한편 SkandiaBanken의 대출은 주로 Finans AB Skandia Leasing으로

부터 취득한 영업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분

류된다. 즉, ① 자동차 대출(할부와 리스)이 41%, ② 스칸디아 구좌가

43%(우대금리), ③ 신용투자가 11% (기업체에 대한 리스와 지급), ④ 소비

자대출이 5%(주택저당, 약관대출, 주식과 무담보 대출)이다.

SkandiaBanken은 1994년에 7천5백만 크로네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는

데 이는 주로 리스업무에서 획득한 것이었다.

SkandiaBanken은 향후 생명보험과 소매저축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무

대로 하는 영업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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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주회사방식

1) Ba ltica의 사례

가) 업무영역

Baltica는 덴마크의 보험회사로서 1980년대 중후반에 은행을 설립하여

금융겸업화에 성공한 경우이다. Baltica가 금융겸업화에 착수한 계기는

1984년에 은행의 융자와 관계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었다.

Baltica는 금융겸업화를 위해 1985년 4월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기업형태를 자회사 체제로 재편하였다. 그리고 제공서비스 종류에 맞추어

필요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매수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Baltica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연금, 융자, 구급의료서비스, 은행업무 등

을 수행하고 있다.

손해보험 업무는 손해보험회사인 Baltica Forsikering가 행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및 연금업무는 Baltica, Statanstalten, Baltica Pension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융자업무는 Baltica Finance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구

급의료서비스는 Flack이 담당하고, 은행업무는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 총

자산 기준으로 10대 은행의 하나인 Baltica 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다.

나) 판매채널과 마케팅

Baltica는 금융겸업화로 인해 손해보험, 생명보험과 연금, 기업융자, 구

급의료서비스, 은행 및 주식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175개의 지방사무소, 134개의

F alck 사무소, 그리고 400개 이상의 대리점(sales agent )으로 이루어진 광

범위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양한 특징을 결합시킨 상품을 부문간 협력

하여 판매하였다. 이 그룹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정된 범위의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여 판매하여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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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ica 은행은 개인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그룹의 판매망을

통해서 자동차 론을 판매하며, 나아가서 1990년부터는 은행업무와 생보업

무를 결합한 상품27)을 도입하였다.

2) Ma pfre

가) 업무영역

Mapfre는 농업에 관련된 보험을 목적으로 1933년에 상호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 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한회사 형태

로 Mapfre Vida, Mapfre Seguros Generales (손보), Mapfre Caucion (신용

보증과 신용보험회사), Mapfre Finanzas (소비자 금융회사) 등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두었다. 그 후 이들 자회사는 1981년에 Mapfre가 주식의 52%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인 Corporacion Mapfre의 자회사로 편성되었다.

또한 동사는 1989년에 Banco Herrero로부터 세 지점으로 이루어진 Banco

de Inver sion Herrero (Inverherbank)를 매수하여 소매은행업무에도 진출해

있다28).

이렇듯 Mapfre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

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Mapfre Bank를 통해

서는 은행업무, Mapfre Finanzas 자회사군(국내에 7사, 80개 사무소)을 통

해서 자동차론, 주택론 등의 소비자금융, Mapfre Hipotecaria를 통해서도

모기지 신용업무, Mapfre Leasing을 통해서 리스 업무, Mapfre F actoring

을 통해서 팩토링 업무에도 종사해오고 있다.

27) 이것은 Kombipension이라 불리며, 고객이 주식과 채권 모두에 투자할

수 있고, 나아가서 Balt ica In surance에 의해 인수된 생명보험과 질병

보험의 요소가 부가된 것이다.
28) Inverherbank는 최종적으로 Banco Mapfre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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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매채널과 마케팅

Mapfre는 5천 여 명의 에이젼트와 1,568개의 사업소를 가지고 소매금융

판매채널을 구축하였다. 에이젼트와 사업소간에는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

축되었는데, 에이젼트는 고객을 지점에 불러서 Mapfre를 소개하고 그 이후

는 사업소에서 고객을 담당하는 식으로 영업전략을 구사하였다.

Mapfre는 초기에는 은행과 생명보험의 상호판매를 하지는 않았다. 즉,

은행의 금융상품은 보험 사업소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은행에서만 판매하였

다. 그 후 Mapfre는 보험회사만이 아니고 은행의 지점창구를 통해서 보험

을 판매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1992년 말 현재 Banco Mapfre는

60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데, 기존의 보험회사 판매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은행지점을 통한 적극적인 판매전략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다만 은행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채널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은행지점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도 주로 모기지연계 생명보험상품

으로 국한하고 있다.

다. 합작회사방식

1) Midland Life

가) 합작동기와 업무영역

Midland Life는 영국에서 1988년 4월에 Midland Bank와 Commercial

Union이 합자하여 만든 보험회사이다. 이들이 합작회사로서 Midland Life

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은행이 독립대리점으로서 활

동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또한 Midland Bank로서는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은행직원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던 동기가 있었고,

Commercial Union 역시 은행고객을 보험판매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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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idland Life는 생명보험, 생명보험부 저축 및 투자상품, 개인연금,

정기보험(term assurance), 그리고 모기지 재산 (mortgage endowments )을

판매하고 있다.

향후 Midland Life는 생명보험, 연금 및 유니트 트러스트 (unit trust )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나) 합작 내용과 성과

Midland Life는 자체 판매조직을 갖고서 금융설계서비스(financial

planning service)를 공급하며, 생명보험 상품은 물론 일반보험 상품까지

제공한다. 또한 Midland Life는 Midland Bank를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

하며, Midland Bank 고객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Midland Life는 MPF S (Midland Per sonal Financial Services )30)에게 생

명보험상품을 공급하면, MPFS는 다시 Midland Bank의 고객에게 그것을

제공한다.

MPFS는 전속판매조직을 1991년 말의 250명에서 1993년 중반에는 650

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점에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며, Midland

Life의 보험상품과 자매회사인 Midland Unit T rust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Roya l Scottis h Ass ura nce의 사례

가) 합작 동기와 업무영역

Royal Scottish Assurance는 1990년 10월에 Royal Bank of

29) 이를 위해 Commercial Union은 자본금의 35%를 갹출하고, 경영시스템

의 백업기능과 Midland Bank 직원에 대한 보험판매 교육에 대해 자문

을 하였다.
30) Midland Bank의 한 부서인 Midland Financial Services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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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land(RBS )가 51%, Scottish Equitable Life Assurance(SELA )가 49%

를 출자하여 설립한 영국의 보험회사이다.

이 보험회사가 설립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BS와 SELA가 미

개척 고객과 유니트 링크 연금 및 투자의 화려한 업적이라는 각자의 장점

을 합치시킬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둘째로 RBS는 장기에 걸쳐 수익을 낳

는 새로운 업무를 구하고 있었고, 셋째로 SELA는 조인트 벤쳐를 통해 새

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한 설비투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넷째로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은행이 독립대리점으로서 활동

하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나) 합작 내용과 성과

RBS와 SELA는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목표 하에, Royal Scottish

A ssurance를 설립하여 보험료징수, 보험금지불, 계약갱신 등 모든 새로운

업무는 SELA의 서비스 센터에서 취급하고, 상품의 설계와 개발은 협력하

며, 투자서비스는 SELA가 담당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Royal Scottish Assurance는 250만명의 RBS 고객 중 1만

1,200명의 고객에 침투하여 성공을 거두고 갱신계약률도 95%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전략적 제휴

1) Allianz / Dresdne r의 사례

가) 업무영역과 제휴동기

Allianz와 Dresdner의 사례는 보험상품의 판매에 관해 보험회사가 은행

과 협정을 맺어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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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대 보험회사인 Allianz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거의 모든 분

야를 취급하고 있는데31), Deutche Bank의 생보자회사 설립에 대응함과 동

시에 보험회사의 지점망을 통해 고객에게 생명보험상품과 은행의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에 Dresdner은행의 독점판매업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Dresdner Bank는 Allianz를 택함으로써 자회사 설립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동시에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보험회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보험그룹과 제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Dresdner Bank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독일 최고 보험회사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 제휴 내용

두 회사간 협정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최

초 5년간 해당 주에서 600개의 Allianz지점을 통해서 Allianz의 생명보험상

품 및 모기지상품을 판매하고 Allianz의 3,800명의 전속 대리점과 1만 8천명

의 부업 대리점이 Dresdner Bank의 금융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Dresdner은행과 Allianz32)간 판매협정은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자회사 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둘째로

기존의 타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보험그룹과

제휴할 수 있었으며, 셋째로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보험상품에 대

한 고객의 니드를 충족시키며, 마지막으로 보험영업기반의 해외확장에도

은행의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었다.

Dresdner Bank는 개인 생명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구축된

기업간 협정에 만족하기 때문에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31) 그 중에서도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2) Allianz는 주요 판매채널로서 전속대리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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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다. Dresdner Bank는 1994년 현재 장기보험상품의 판매에서

아주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좋은 실적은 주로 자

신의 상품을 보험회사의 마케팅 프로그램과 통합시킨 데서 얻어졌다.

이들 업무제휴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Allianz와 Dresdner은행이

바이에른 저당ㆍ이체은행과 함께 1991년에 공동 브랜드로 신용카드인 유로

카드를 발행한 것이다. 이 카드는 200마르크의 연회비로 수하물 및 렌트카

에 대한 보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 CNP의 사례

가) 업무영역과 제휴동기

CNP (Caisse National de Prévoyance)는 프랑스의 국유 생명보험회사로

서 생명보험과 저축형 상품을 취급한다.

프랑스에서는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확산되자 외무원들은 자신의 위

치에 대해 불안해 하였고 이것은 보험회사에도 영향을 미쳤다33). CNP는

이런 난국을 벗어나 판매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량판매법(mass

marketing )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CNP는 財務局, 郵遞局과 함께 그 기관

의 창구판매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합병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기관과 협력하여 27,000개의 직판창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나) 제휴내용

CNP는 1990년부터 La Post와의 파트너쉽을 확대했는데34) CNP는 상품

33) UAP와 그 외무원과의 분쟁은 마케팅의 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보

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보여주었다. 1989년 BNP와 마

케팅 계약을 체결한다는 UAP의 결정은 낮은 비용의 유통 채널과 경

쟁해야 한다는 것에 공포감을 갖고 있는 독점 전속외무원을 혼란에 빠

뜨렸다. 보험외무원은 이에 대해 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권리를

UAP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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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단화와 합리화를 추구하였으며 우체국 직원에 대한 대규모 연수를 실

시하여 우체국 직원이 상품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La

Post는 고객에게 융자를 할 수는 없지만 지불수단, 자금이동, 투자, 자산관

리와 주택대출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고

객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NP가 우체국을 포함한 다양한 중개업자와의 보험상품 판매제휴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상품설계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즉, CNP가 우

체국 판매망을 통한 보험판매에 성공한 것은 ① 고밀도의 네트워크, ② 내

용이 쉬운 상품, ③ 직원의 교육, ④ 직원의 높은 사기 등의 요소가 작용했

기 때문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상품내용(대다수 고객

의 니드를 만족시키는 규격화된 상품)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계한

것이었는데35), CNP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보충한 특별 보험상품

을 고안하여 일시불의 보험료로 10년에 걸쳐 최저한의 금리를 보증하는 생

명보험과 저축상품ㆍ저축제도를 조합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렇듯 CNP는 규격화된 상품으로 대량시장을 공략하는 판매전략을 통

해 1990년에는 568,000건이 넘는 신계약을 체결하여 100억 프랑의 보험료

수입을 올리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34) La Post를 위해 CNP는 관리직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연수

원을 설립하였다.
35)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66%가 창구에서의 판매를 위해 단

순화된 것이고, 33%만이 복잡한 개인 니드에 부응하는 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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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과제

1. 업무영역의 확대

가.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보험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보험사업이

영위되어 왔다1). 이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험의 개념 정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보험사업

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금융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업종간 상호침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사업에 대한 개념규정을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 타업종과의 업무영역상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의 핵심업무는 고유업무인 보험상품의 설계 및 모집과

보험자산의 운용업무로 구성되며, 그 이외에도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자문

및 지원 처리업무가 필요하게 된다(그림 Ⅳ- 1 참조).

먼저 보험상품의 설계업무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상품의 내용과 조건을

확정하고 이를 보험약관에 성문화하고 상품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2)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나, 금

융겸업화가 진전되면 은행, 증권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 타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투자신탁회사와 연계 또

1) 다만 상법 제638조에서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

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

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고 보험계약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보

험사업의 정의와 범위규정에 관한 연구로는 고평석(1994)을 참고할 수

있다.
2) 조해균(1994a), p.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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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 보험사업의 경영과정

자산운용

↓

보험상품 설계 ━━━> 보험모집(판매) ━━━> 보험금지급

↑ ↑ ↑

자문 및 지원 처리업무

는 제휴할 경우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의 신탁운용과 관련된

상품개발이라는 특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령화의 진전 등

에 맞춘 생활보장형 신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상품의 모집업무는 보험사업자가 설계한 보험상품을 가지고 보험계

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의

모집조직은 직역, 대리점, DM, T M, 점두, 인터넷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Ⅵ- 1 참조). 그리고 1997년 4월 1일부터는 보험중개인제도와 독립대리점

이 보험모집조직으로 추가될 것이다3). 이러한 모집조직의 확대와 함께 금

융산업의 업무영역 개편이 진행될 경우 은행 등 타금융기관을 직접 소유하

거나 또는 전략적 업무제휴를 함으로써 보험모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4).

3) 보험중개인 제도는 손해보험의 경우는 1997년 4월 1일자로, 생명보험의

경우는 1998년 4월 1일자로 도입된다. 그리고 독립대리점은 손해보험의

경우 이미 1996년 4월 1일자로 도입되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1997년

4월 1일자로 도입된다.
4) 현재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와 전략적으로 업

무를 제휴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식은 은행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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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생보사 판매채널 현황

구분 직역 대리점 DM T M 점두 인터넷

삼 성 ◎ ◎ ◎ ◎ ◎ ◎

대 한 ◎ ◎ ◎ ◎

교 보 ◎ ◎ ◎ ◎ ◎

흥 국 ◎ ◎

제 일 ◎

동 아 ◎ ◎ ◎ ◎

대 신 ◎ ◎

태평양 ◎ ◎

국 민 ◎ ◎ ◎ ◎ ◎

한 덕 ◎ ◎

한 국 ◎ ◎

신 한 ◎ ◎

동 양 ◎

국 제 ◎ ◎

마지막으로 보험자산의 운용업무는 보험계약이 완료되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의

고저가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보험자

산 운용업무는 보험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경

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보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보험회사

가 금융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 역할하게 됨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리자유화로 고금리 선호의식이 높아짐

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산운용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자문업무는 주로 보험판매시와 보험금 지급시에 요청된다. 먼저 보험

판매시에는 보험가입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고객에게 설명 인식시켜 주는

대한 보험상품 끼워 팔기 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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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서비스 제공업무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다양한 금융서

비스를 취급하게 될 때는 단순히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 또는 기업에게 금융투자 전반에 걸친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역할이 바

뀔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변경 연장문제와 보험사고처리문제와 보

상처리문제 등에 관련된 각종의 자문서비스의 제공업무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 처리업무는 경영 내적 측면의 업무와 경영 외적 측면의

업무로 대별할 수 있다5). 경영 외적 측면에서의 지원 처리업무를 제공하

여 주는 업무활동으로는 인수대상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적합한 보험조건

의 결정업무, 보험계약 청약서의 심사 처리업무, 고객카드와 보험증권 및

기타 서류의 작성 교부업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업무, 손해사정업무,

보험료의 추심업무, 보험료의 지급업무,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처리업무

가 있다. 경영 내적 측면에서의 지원 처리업무는 경영 외적 측면의 업무

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험회사 내에서 경영

관리의 기반과 경영의 준비성을 조성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한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9조에 의해서 타사업을 겸영할 수 없

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그 보험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 또는 당해 보험산업에 부수하여 행하

는 업무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험사업자가 타사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그 사업으로부터의 리스크가

보험사업에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험사업의 경영안정성을 도모

하자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타업 참여로 인

한 이익상반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 금융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내국시

장에서 외국보험사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금융 업종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5) 조해균(1994a), pp. 3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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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여 외국보험사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므로 업

무영역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와 정보사회

로의 환경변화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타사업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금융겸

업화에 따른 금융기관간 경쟁에서도 뒤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크다고 하겠다.

나. 업무영역의 확대 방향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은 고유업무 영역 이

외에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를 전제로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즉, 고유업무영역에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은 그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후 다른 기관과의 경쟁에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Ⅳ- 2>에 나타나 있듯이 은행과 증권회사 등 타금융기관의 경우 상

당히 넒은 폭의 업무영역을 직접 겸영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본래의 고유한 업무인 단기상업업무 이외에도 각종 신탁업

무(금전신탁, 증권투자신탁, 재산신탁), 카드업무, 팩토링업무, 증권업무 중

국공채의 간사 및 판매업무, 사모채인수업무, 인수단 및 청약사무단에 참가

할 경우의 주식인수업무, 환매조건부 매도업무, 기관투자가로서 자기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유 및 운용업무, 각종 수수료 업무 등을 직접 겸영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증권업무, 리스업무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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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 금융기관별 핵심업무와 부수업무 현황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저축

기관

여신

기관

단기상업금융 및 장기금융업무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채권발행
단기대출(1년 이하)
장기대출(1년 초과)
상호신용(부금, 적금)

◎

○

○

○

△

△

○

○

◎

단기금융업무
환매채
콜
상업어음
기업어음
CD

△

△

○

○

△

△ △ △ ○

○

◎

△

투신업무
운용
판매 및 관리
수탁 ◎

◎

◎

○

○

증권업무
인수, 모집, 주선 및 매출
자기매매
위탁매매

△

○

○

◎

△ △

보험업무
인수
판매

◎

◎

금융관련 주변업무
리스
팩토링
보증업무
M&A주선
신용카드

△

○

○

△

○

◎

○

○

○

◎

◎

주 : 1) 종금의 업무영역은 기존의 투금의 업무영역과 통합한 것임.
2) ◎ : 핵심업무로서 타업종은 참여제한, ○ : 핵심업무이나 타업종이

참여 가능, : 부수업무로서 참여 제한, △ : 부수업무로서 적극적
참여 가능

자료 :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1993), p . 251의 <표 Ⅴ- 2>
를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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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경우도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 위탁매매업무 및 인수업

무 이외에도, 부수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주식청약자금대출, 신용

거래융자 및 貸株,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증권관련 업무, 회사채지급보증, 금고대여업무 등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의 매매 및 중개 등 일부 단기금융업무와 통화채권투자신탁수익증권

(BMF ) 등 일부 투자신탁업무, 회사채 모집의 수탁업무, 부동산임대차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신탁업에 자회사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

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타사업 겸영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의 인수

ㆍ판매 이외에는 일반대출과 국공채 창구판매를 제외하고는 업무영역이 극

도로 제한적이다. 또한 자회사를 통한 타사업 진출도 은행과 증권회사와

는 달리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도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영역이 보험업 취급에서

보험업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확

대가능한 업무영역은 은행업무, 투자신탁업무, 증권업무, 투자 관련 업무,

신용카드업무, 리스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업무영역은 보험상품설계, 보험상품판매, 보험자산운용의 각각의 단계마다

관련되는 업무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은 향

후에 보험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사업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이 어느 정도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보험회사의 경쟁력 측면

에서 어느 정도로 회사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겠다6).

6)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흔히 언급되는 부수

업무영역과 주변업무영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업무영역확대를 논하

지 않기로 한다. 이는 현재 보험사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부재하고

향후에도 이를 확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의를 하지 않

고서도 금융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업무영역제한이 완화될 경우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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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3>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해 추가될 업무영역

업무영역 주요 업무내용

은행업무 외국환, 지급결제

신탁업무 보험금신탁, 부동산신탁

증권업무 회사채 인수, 사모채 알선

종합금융회사업무 기업어음 할인

투자관련 업무 투자고문 및 투자관리업무, 증권 브로커, 증권 딜러

신용카드업 신용카드

부동산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은행업무 중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는 상업어

음할인, 외국환업무, 지급결제업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환업무

의 경우 현재는 외국환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이 국제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에도 허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보험회사가 해외유가증권, 금융선물거래, 해외부동산투자 등 해외투자

를 증가시켰을 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의 위험을 피하고 계약자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환업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급결제업

무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나, 향후 금융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른 富계정의 도입에

맞추어 보험회사 지급ㆍ결제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증권업무 참여는 유가증권을 이용한 복합상품의 개발

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증권업무 중에서도 회사채 인수와 사모채

업자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자유로이 업무영역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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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이 추가로 보험업에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신탁업무는 향후 보험회사가 금융형 상품의 개발과 자산운용부문을 강

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분야라고 생각된다. 대개 신탁업무는 기능적으

로 보면 금융기능(대부신탁, 예금 등) 이외에도 재산관리기능(토지신탁, 증

권신탁 등)도 포함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회사가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보험과 같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

기 장기구상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 이들 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7). 이 경우 금리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산

운용부문이 더욱 전문화된 형태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신탁업무

를 중심으로 자산운용부문을 독립시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보험회사는 개인연금을 주도적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장래에 도입될 기업연금도 주도적으로 취급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

라서 이러한 연금의 특성 중 하나가 장기운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탁

업무에 참여하여 장기자산운용에 탄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신탁업무가 허용될 경우 보험금신탁 또는 부동산신탁 등에 진

출하여 노령화 사회에서 개인의 자산운용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신탁은 만기가 된 보험금을 계약자가

인출하지 않고 다시 보험회사에 예치하여 수익을 구하는 것으로, 이미 일

본에서는 신보험업법 에서 허용되었다. 부동산신탁의 경우 노령화 사회

가 진전됨에 따라 노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개인자산인 주택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스톡을 플로우화 함으로써 연금소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8).

7) 최근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1998년

부터 생명보험회사에 변액보험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8)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연금제도가 1980년에 개발되어 이러한 기능을 담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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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업의 경우도 현재 보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보험카드의 기능

을 확충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겸영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보험카드의 기능이 주로

약관대출, 배당금 및 보험금지급 등에 쓰이고 있으나, 신용카드업무를 확충

시켜 업무제휴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는 없는 지급 결제기능을 보완함과 아

울러 카드론 등 소매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자산운용상의 탄력성이

생길 것이다. 또한 여러 유통회사 및 레저회사와 제휴할 경우 다양한 부

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9).

리스업무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회사형태로 진출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업무의 주종은 시설의 대여인데,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항공기, 선박, 첨단정보기기 등에 대한 취급 경험을

살려 이들에 대한 대여와 보험을 세트상품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는 장기자금을 이용하여 설비자금공급기관으로

<표 Ⅳ- 4> 보험카드 발행 현황

카드명 기능

삼성생명카드 3개은행과 제휴. 약관대출, 배당금지급, 보험금지급,

보험료납부, 약관대출 원금 이자 상환시 사용

교보생명카드 약관대출, 배당금지급시 사용

대한생명카드 보험금, 약관대출시 사용. 보험료 납부는 1997년부터

실시 예정

9) 현행 신용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간 업무제휴의 현황을 보면 주로 신용카

드회사의 통신판매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공상해보험, 여행보상보

험, 구매물품보상보험, 골프보험 등을 무료가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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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보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한 조직체계의 재편성

앞에서는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영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조직적 편성의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

나 종합금융기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경쟁우위를 지키면서 변화된 환

경에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업무

를 다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개별기업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일반론적으로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에서 검토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재배치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금융겸업기관의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그림 Ⅳ- 2]와 같이 나타날 것

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운영체계 구축은 은행

등 타금융기관이 보험 판매 등을 위시한 보험업무에 진출하는 것에 대응한

판매채널의 정비,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일형 유니버설 뱅킹 방식을 채택하거나

영국형 금융그룹의 형성이 필수적인데,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

할 경우 어떠한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그

룹을 형성할 경우에는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인수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장

기금융을 담당하는 종합금융회사, 단기의 소매금융을 담당하는 은행,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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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2] 금융겸업기관의 운영체계

보험회사

전속대리점 중개인
방카슈어러

으로서의 은행 로서의 은행

판 매 채 널

전화판매 창구판매 직판 및 대리점 관계회사

DM 지점내 자문자

상품의 복잡도 증가

자료 : Datamonitor

고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회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장기금융업무 이외에 기

업들을 대상으로 대형 손해보험상품 또는 단체보험 등을 판매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은행은 현재 시중은행의 소매금융업무를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대리점

방식으로 창구에서 판매하는 기관으로 설정될 수 있다10). 따라서 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의 여 수신업무에 더하여 보험판매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으로 설정된다. 다만, 은행업 진입에 대한 현재의 규제가 2000년까지 계속

10) 현재로서는 보험상품을 대리점 방식으로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이 방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은행이 개인 또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에 대한 대가로 보험구입을 요구하는 등의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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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현실적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두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며, 그 경우에는 현재의 상호신용금고 등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은

행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업종별 업무영역이 모호해지고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 중요해지는

것은 금융상품의 수익률 경쟁이다. 또한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기로 접어

들고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저금리 추세 속에서 장기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

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자산운용부문을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켜서 자산운용을 전담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11). 이

경우 자산운용은 완전겸업방식에서조차도 직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부문과는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방식으로 종합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자산운용부문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통적인 자산운용조직이 확대되어 기업의 형태로 존

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벤쳐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기관 또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그들 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자산운용업무와 통합되게 하는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2.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의 구축

보험회사는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종합금융기관이 되는 한편으로 은행

등의 보험상품 창구판매 진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보험상품 창

11)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금융화가 진전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산운용을 별도

의 법인에 전담시켜 효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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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매가 허용될 경우 기존의 시설과 인원을 기반으로 낮은 비용을 들여

보험을 판매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생산적이고 값싼 판매채널을 얼마나 효

과적으로 운영하는가는 보험영업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대체로 복

합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고비용이 소요되는 중개인나 대리점 등의

채널을 통해서, 단순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저비용이 소요되는 은행,

T M 등의 채널을 통해서 보험상품에 접근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종합금융기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판매채널을 다양

화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채널을 집중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

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가능한 한 세분화된 고객집단을 선정하여

그들을 목표로 어떠한 판매채널이 적절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하

에서는 보험회사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여 보험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가. 판매채널별 비교

1) 은행지점의 이용

은행창구에서 보험이 판매될 수 있게 되면 보험업의 판매채널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은행창구를 통한 보험의 판매는 기존의 광범위한

은행지점망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 고객 이

미지 면에서도 다른 채널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의 비중은 급속한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 5 참조).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2000년에

가면 은행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의 비중이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될 정도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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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5> 은행을 통한 생보판매의 비중

(단위 : %)

국가 1994 2000p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55

22

21

20

60

35

40

40

영국

이탈리아

16

12

28

30

독일 8 14

주 : p는 전망을 나타냄.
자료 : Datamonitor .

은행 등이 보험상품의 은행창구판매를 통한 보험업 진출을 꾀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가장 먼저 보험회사가 능동적으

로 은행창구를 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

사는 은행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방안, 기존의 다른 은행을 인수하여 자

회사로 두는 방안, 그리고 신규로 은행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한 방법과 기존의 다른 은행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는 방법은 모두 기존의 은행고객을 신규 보험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은행이 기존의 거래

를 통해서 갖고 있는 고객에 관한 정보는 고객의 니드가 상품개발시 반영

될 수 있으며, 또한 각각의 특색에 맞는 판매채널을 구축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략적 제휴를 할 경우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

립하는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휴관계가 파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정적인 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12). 또한 전략적 제휴를 하여 은

12) 독일의 Allianz보험회사와 Deutche Bank간의 전략적 제휴관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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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보험회사의 전속대리점처럼 될 경우 보험회사는 은행에게 지점 망의

구축정도에 따라서 수수료를 제공해야 되므로 계약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제휴관계는 유지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규로 자회사 은행을 설립

하는 방법은 그 은행이 일반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은 결제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는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소유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당분간은 전략

적 제휴를 통하도록 하고, 은행업 진출에 대한 규제완화 추이를 지켜보면

서 기존 은행을 인수 합병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험중개인과 독립대리점의 이용

보험중개인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특히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로서,

고객에게 독립적인 조언을 하는 전문적인 중개인이다. 보험중개인 제도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

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갖

고 있다.

그러나 보험중개인 제도는 독립대리점 제도와 더불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판매채널이며, 동시에 고객과 보험회사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는 제

도라는 단점도 있다.

대리점은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t )과 전속대리점(tied agent 또는

exclusive agent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독립대리점은 유럽의 많

은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데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에서는 중

추이를 참고하면 시사적일 것이다. Allianz는 Deutche Bank가 1991년

에 생명보험 자회사로 DB Leben을 설립하자, Dresdner Bank와 다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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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판매채널로서 역할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이태리, 노르웨

이, 스웨덴,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그 역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보험중개인와 독립대리점은 복합고급상품의 출현정도에 비례하여

발전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고객들에게 복합고급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경쟁력이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중개인 제도는 손해보험업의 경우는 1997년 4월에,

생명보험업에 대해서는 1998년 4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독립대리

점 제도는 손해보험업의 경우는 1996년 4월에 도입되었고13), 생명보험업에

대해서는 1997년 4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 중개인이나 독립대

리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수적인

데, 현재로서는 가격자유화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전속대리점의 이용

전속대리점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인 판매채널로 자리잡아

왔다. 일반적으로 전속대리점을 이용한 보험판매의 장점은 고객들과 밀착

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전속된 보험회사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 반면에 전속대리점은 종종 직업적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고 변화

에 저항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전속대리점은 고객과의 밀접한 관

계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경향이 있

으며 독점적 계약을 향유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속대리점을 이용한 보험판매는 은행 등 다른 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

의 수준과 역관계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상당히

13) 1996년 9월말 현재 131개의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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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프랑스에서는 전속대리점 점유율이 17%까지 떨어진 반면에, 독

립대리점도 그다지 발전되어 있지 않고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협력이 다른

유럽국가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위스에서는 생보계약의 약 90%가

전속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유럽에서 전속대리점은 보험중개인으로 전환14)하는 등 그 활동영

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

다15). 첫째, 다른 판매채널들이 전속대리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에 전속대리점으로 역할 해 오던

은행이나 건축조합(building society )이 전속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그만두

고 직접 보험을 인수하거나 자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다. 물론 전속대리점의 비중이 감소하는 속도는 다른 판매채널이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점유해 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속대리점 제도는 주로 손해보험 분야에서 발전해 왔으

나 대리점 제도는 법인 대리점의 비중이 극히 낮아서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중개인

나 독립대리점이 전문성을 무기로 적극적인 영업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도 전속대리점에 의한 판매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직접판매

어떠한 중개조직도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고객들에게 판

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자체의 직급조직(direct sales forces)을 이용

14) 독일에서는 독립대리점들이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높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다른 대리점들과 연합하여 설립되거나, 또는 DAVG(Deutsche

Vermoegensberatung )와 같은 거대 독립판매조직에 참여함으로써 브로

커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lan Leach (1994),

p.31 참조.
15) T urner (1995), p.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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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 ② 직접 업무를 지점네트워크에 이양하는 방법, ③ 우편, 전화,

또는 신문광고를 통한 직접마케팅 등으로 구분된다.

직급조직은 특정 보험회사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속대리점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유럽에서는 특히 스칸디나비안 국가에서 발전

되어 있다16).

직접판매조직은 보험중개인이나 대리점 방식에 비해 보험회사가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회사의 영업

전략에 순응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가변적인 수수료의 지불

을 통해 막대한 고정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반면에 초기 훈련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창설에 많은 비용이 들며, 상대

적으로 이직이 심하고, 주로 선불수수료(front - end commission )에 의해 동

기가 부여되며, 비윤리적 판매행위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17).

직급조직은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 추세

에 맞추어 향후 종합적인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매채널로 개

편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판매를 중심으로 영

업을 해 왔으나, 보험회사에서 일반대출, 국공채 및 주식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것에 맞추어 종합금융설계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편판매(direct mail)는 유럽에서도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점차

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18) 판매채널인데,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전화를 통한 직접인수(direct writing )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잘 발달

된 제도이다19).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의 최대 장점은 낮은 가격에 보험

16) 덴마크의 경우 보험회사의 직접판매조직은 2,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생보판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7) Alan Leach (1994), pp. 33∼34 참조.
18) 1991년 현재 유럽지역에서 우편판매의 연평균 성장률은 7%이다.
19) 영국의 Direct Line과 네덜란드의 Centraal Beheer가 대표적이다. 이

방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판매채널이기도 하지만 보험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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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의

편리성,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직접 접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젊고 부유한 고객 층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계층은 기술적 인지도가 높은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용시간이 적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DM이나 T M은 낮은 가격에 보험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고

정설비비와 광고비 등의 지출을 요하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제고

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20). T M 또는 DM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의 친숙도도

커져야 할 것이다.

나. 판매채널 선택

보험회사가 어느 판매채널을 중심 축으로 할 것인지는 경쟁상대를 어떻

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보험회사의 경쟁상대는 당장은

산업 내의 보험회사들이 될 것이고, 잠재적으로는 은행 등 보험업에 진출

하는 타금융기관이 될 것이다. 금융겸업화의 선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

유럽 지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어느 판매채널이 우위에 있는가는 국

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 6 및 표 Ⅳ- 7 참조).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판매채널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금융자문 등과 같은 제공서비스가 얼마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하

는 점이다.

커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 영국에서는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1995년 현재 T M을 이용하고 있는

17개 보험사업자 중 절반이 2000년까지는 포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T urner (199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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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6> 개인 손해보험의 채널별 판매분포 (1994)

(단위 : %)

전 속

대리점
브로커 직역 은행

직접전

화판매

기타

직판

동호

그룹
기타

프랑스 43 4 452 ) 5 1 2 0 0
독 일 68 5 20 2 0 4 0 1
이태리 91 3 5 0 0 0 0 1

네덜란드 3 40 25 15 25 5 4 3
스페인 60 17 19 3 0 0 0 1
스웨덴 0 2 31 0 48 0 8 123 )

스위스 0 3 95 0 0 2 0 0
영국

1) 7 60 17 0 14 0 0 2

주 : 1)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영국의 판매채널 비중은 개인 자동차 및 가계보험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3) 주로 m utuelles sans in term éd iaires임.
4) 주로 자동차 딜러들임.

자료 : Datamonitor analysis . T urner (1995), p. 15에서 재인용.

<표 Ⅳ- 7> 개인 생명보험 및 연금 판매의 채널별 분포 (1994)

(단위 : %)

브로커/독

립대리점

전 속

대리점
은행 직역 직판 총계

벨기에 57 9 19 15 0 100
프랑스 7 13 55 20 5 100
독일 30 61 7 2 0 100

이태리 11 43 20 26 0 100
네덜란드 45 7 18 14 16 100
스페인 12 48 23 16 1 100
스웨덴 26 2 22 40 10 100
스위스 9 2 1 87 1 100
영국 39 7 15 36 2 100

주 : 1) 초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기 때문에 위 수치의 합은 반

드시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Datamonitor analysis . T urner (1995), p. 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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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고객군의 설정과 상품개발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함

께 중요시되는 것은 보험 및 금융시장을 세분화하여 목표고객군(target

customer group)을 정하는 일이다. 목표고객군을 설정한다는 것은 고객들

의 선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케

팅으로는 고객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므로 시장분할적 마케팅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목표고객군을 설정하여 마케팅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소비자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일이다. 향후 보험상품개발의 초점은 상

품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고객 지향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업무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21). 보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고객관리를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은행고객의

정보22)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금융시장에서 고객이 얼마나 세분화되었는가를 지표로서 나타내기는 어

렵지만, 아직 우리의 금융시장은 고객 세분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정할 때 고객은 연령, 소득, 기술적 이해

도 및 시간여유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 사회는 노령화가 가속적으로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과 연금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23). 그런데 이들 분야는

21) 이러한 점에서 향후 미래의 보험회사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22) 은행 계정에는 고객과의 거래내역이 집적되어 있어서 다른 금융상품을

위한 시장의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23) 이러한 점은 특히 유럽시장에서 두드러졌는데, 1990년대 초반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과 연금시장은 크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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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3] 상품의 복합도와 판매채널

복합보험

예 : 그룹연금 특별자문가

상품의 복

합도와 서

비스 수준

의 증가

주문형 상품 또는

주문형 고객 이동 보험모집인

보통의 보험상품

예 : 유니트링크상품

은행직원

(1∼2주일의 교육을 받음)

단순상품

예: 정기보험

은행직원/ 출납계원

(최소한의 교육만 받음)

자료 : Datamonitor

대체로 퇴직 후의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과 무츄얼펀드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복합형 금융상

품을 개발하여 종합금융기관화에 도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소득의 차이를 감안한 고객세분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즉, 소득이

낮을 경우는 단순하고 기초수준의 위험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호할 것

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고급의 복합상품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이해도 및 시간여유도 금융시장 세분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4). 기술적 이해도가 높고 시간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고객들은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반면,

기술적 이해도는 낮으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객들에게는 전화 또는 컴퓨

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

소득, 기술적 이해도 및 시간여유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형성되는 다양한

고객 층을 상대로 각각에 유효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럽시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자릿수의 시장확대를 경험하였다.
24)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each (1993), pp. 51∼5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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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종합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험 이외의 다양한 금융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보험수요자를 쉽게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

업을 총괄하는 본부에서는 수집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잠재고객을 세분화

하여 판매채널별로 배분하면, 각 판매채널에서는 그들에 관한 정보를 영업

자료로서 활용하여 영업과정에서 계약성사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금융겸업화가 허용될 때 초창기에는 단순한 저축계약이나 상호투

자기금과 같은 단순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경쟁

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춘 상품개발과 마

케팅이 필요할 것이다25). 이러한 점은 금융겸업화가 허용되어 일정 시간

이 지나면서 은행이 필수적인 전문성을 획득해 감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범

위가 넓어지는 것26)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은행은 생명보험상품만이 아니라 손해보험상품도 취급하면서27) 보험판매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이 보험을 판매하게 될 경우 기존의 보험시장을 잠식하는 제

로섬 게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보험시장을 일부 잠식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하여 전체적으로 플러스 섬 게임이 될 것인가에 대

25)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방카슈어러들은 복잡한 보험을 취급하

기 전에 대량의, 낮은 마진의,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의 판매

부터 시작하였다.
26) Leach (1993), p. 28.
27) Deutche Bank의 경우 Deutcher Herold의 인수를 통해 모기지보험, 개

인연금보험, 그리고 기금연계 생명보험(fund- linked life insurance) 이

외에 개인보험과 손해보험까지 전 범위에 걸쳐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소위 2세대 방카슈랑스 상품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1994년에 이탈리아 저축은행인 Cariplo의

방카슈랑스 자회사인 Carivita는 개인의 은퇴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 보

험증권과 상속세를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별도의 상품을 포함하

는 3개의 새로운 장기보험상품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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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플러스 섬 게임이었던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채널별로 여러 상품을 가지고 고객에 대해 마케팅을 할 경우, 판매

량이 증가되고, 판매비용과 서비스비용은 절감될 것이며, 유지율 또한 개선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보험회사는 수익성에 기반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

을 것이다28). 따라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하려 할

때는 고객을 세분화하여 각 그룹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28) Shumrak (1996),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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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방안

1. 선택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에는 몇 가지 방안이 병존할 수 있다. 그런

데 종합금융기관화 방안은 은행 등 타업종의 보험판매에 맞대응하면서 동

시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양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금융화 방안은 은행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

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채널상의 대응과, 종합금융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타업무영역 진출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갖는다. 따라서

종합금융화 방안은 금융그룹의 형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 있으

며, 최소한 금융업종간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때 중시되는 것은 각 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 중 어느 금융서비스를

중시하면서 종합금융기관이 되는가에 따라 금융그룹에 포함시키거나 업무

제휴할 대상업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서 제Ⅳ장에서 언급되었듯이 판

매채널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은행을1),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투

자신탁회사, 증권회사, 투자은행과 부동산신탁회사 등을 그룹 소속회사로

하거나 업무제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

1)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은행소유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대

기업집단의 사금고화 방지라는 측면에서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선진

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최근 대기업 집단의

은행경영 참여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완장치를 전제로 보험회사의 은

행 소유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이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가 바뀔 예정이므로 업종간 형평성을 유

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국제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조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서의 종합금융화를 위한 조직체계에 대해서

만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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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그룹 형성을 통한 종합금융기관화

1) 금융전업기업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 전망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본래 금융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즉, 금융산업

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하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금융전업군 육성안3)을 대체하려

는 정책이다. 따라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은행의 안정적 경영주체 형

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이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금융전업기업가란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

인으로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정의되며, 동일인 전체 소유지

분4)의 2/ 3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전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조

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한정되었다5). 그리고 금융전업기업가가 영위할 수 있는

3) 금융전업군 육성안은 1993년 당시 제출되었던 금융산업개편안에서 금융

전업재벌의 육성안으로 제기된 내용이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도 금융전업 재벌의 육성은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을 최소화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금융전업재벌의 육성안은 재벌이 장

기적으로 소유 경영이 분리된 기업구조를 향해 변화해 가는 데 역행하

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금융전업 재벌을 정의하기도 어렵고, 정의한

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벌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금융

과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

다.
4) 금융전업기업가의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 소유지분한도는 일반주주가

최고 4%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데 반해,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2%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5) 금융전업대상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은행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일반은행)으로 하였으나, 합작은행, 전환은행, 지방은행, 기타

설립 당시 주주의 자격을 제한하였거나 취급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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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으로는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무,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보험사업, 단

기금융업, 종합금융회사업무, 신탁업, 위탁회사업무, 상호신용금고업무, 시

설대여업,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 기타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6)으로서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은행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

를 막고 대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향후 전개될 금융산업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감안할 때는 크게 미

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은 안 자체가 금융산업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데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향후의 금융산업개편은 은행이

타업종에 진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권 및 보험업과의 상호진

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증권업과 보

험업에는 이미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여 있기 때문에 증권과 보험을 통

해 은행에 간접 진출할 경우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금융전업기업가의 문제는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업무영역조정

과정에서 업종간 상호진입시 발생될 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융전업기업가 안에서는 여전히 안정적 경영 주체를 최대주주

와 일치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체제를 확

립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영효율성의 문제는 단순히 주인이 존

재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선진 제국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금융전업기업가가 영위할 수 있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 으

로는 금융연구업, 금융전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

업투자업, 기타 은행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

하는 업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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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소유

와 경영은 분리시키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이사회 제도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정부가 제시한 금융전업가 제도는 금융업에만 특화한 기업집단

을 만들겠다는 의도였는데, 아직 신청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금융전업가 제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되는 방안이 개인에만 허용하지 않고

금융업만 하는 법인 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은행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서도 소유지분에 맞는 권한행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또는 금융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리

하게 필요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책임경영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업종별 자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그룹 형성

업종별 자회사 방식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안은 현재 21세기 경제장기구상에서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

에 의거하여 금융그룹을 형성할 경우의 개념도는 [그림 Ⅴ- 1]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보험회사가 은행,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종합금

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7).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은행,

7) 이 이외에도 제Ⅳ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

드회사, 벤쳐캐피탈 등의 여신전문금융기관 또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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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 1] 자회사 방식의 금융그룹 개념도

보험
(생보, 손보)

은행 증권
자산운용

(투자신탁)
종합금융

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의 여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이 계약자 자산이므로, 계약자 자산을 가지고 타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과

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가 자회사 방식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하기에 바람직한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같은 기업집단 내에 속

한 증권, 기타 금융회사 등을 통합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판매채널로서

는 보험브로커나 독립대리점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장기금융을 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와 소매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보험 모

회사에서 설계된 상품을 종합금융회사와 은행이 대리점 방식으로 판매하

고, 다시 보험 모회사에서 인수하는 것이다.

상품개발의 측면에서도 종합금융회사 및 은행 또는 자산운용회사와 연

회사로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금여력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회사로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들 업무 중의 일부를 자산운용회사에

흡수시켜 영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지주회사

방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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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자회사 형태로 독립적으로 존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그룹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고,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리스크를 차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3)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그룹 형성

금융그룹을 형성한다는 방향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산업자본의 금융산

업 진출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금융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산업

자본의 지배를 배제한 금융지주회사제가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산업자본과

의 소유관계를 배제시키고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기

업집단의 대주주에게 산업자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금융산업에만 특화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셋째, 향후 금융산업개편이 겸업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각 업종간의 이해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되 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 내에서 각 업종간 업무결합을 통한

범위의 경제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데 따라 증대되는 리스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

안이라는 점이다.

이 방안에 의거하여 금융그룹을 형성할 경우의 개념도는 [그림 Ⅴ- 2]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조직형태는 금융지주회사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 이외의 금융업(은행, 신탁, 증권)을 영

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산하에 두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물

론 이 경우 한 지주회사가 다른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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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 2] 금융지주회사방식의 금융그룹 개념도

금융지주회사

│
┌─────┬─────┼─────┬──────┐
│ │ │ │ │

은행 보험
(생보, 손보)

종합금융
회사

자산운용

(투자신탁)
증권

지주회사 방식으로 금융그룹을 형성시킨다고 할 경우 은행에 대한 동일

인 지분소유한도는 금융전업가 육성안에서 제시되었던 12%보다는 높은 수

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소유지분한도를 너무 높게

결정하면 금융그룹 설립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고,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

이 남는다.

그런데 발전방안 에 따르면 향후 지주회사방식의 겸업화는 2020년 이

후에 가서 완전히 자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이라

는 이유에서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늦출 경우 금융그룹의 신축성이 떨어져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일정을 앞당길 필요

가 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점은 지주회사제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본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 것은 산업자

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전제로 했을 경우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막기 위

한 차원이었으나, 금융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과의 지분관계를

정리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킬 것이므로 금융업에 한

정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업들간에 법적인 독립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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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어느 한 기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영향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방화벽(fire wall)을 마련하여 위

험의 연쇄파급을 차단하고, 금융의 겸업화에 따른 감독체제의 개선도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나. 완전겸업방식의 종합금융기관화

완전겸업방식에 의한 금융그룹의 형성은 제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ING

나 Skandia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각 부문의

경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경영본부 산하에 종합금융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그림 Ⅴ- 3]에 제시되어 있듯이 보

험, 은행, 자산운용, 증권, 종합금융 부문으로 나누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이 방안에 의거하여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이 될 경우 각 부문간의

연계성과 신축성은 다른 어떠한 방식보다 높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조

직을 축소 폐지하거나 신설하기가 편리하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을 택하게 될 경우 보험과 은행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어떻

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그림 Ⅴ- 3] 완전겸업방식의 금융그룹 개념도

경영본부

보험

(생보,손보)
종합금융 은행 자산운용

(투자신탁)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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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적극적인 데 반해 은행 직원은 보수적이라고 지적되어 왔는데, 하

나의 금융기관에 이렇게 상반된 기업문화가 공존할 경우 어떻게 조화시켜

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과 아울러 보수체계를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개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의 판매와 관련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는데, 은행의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영업실적과 상관없이 연공서열

식 보수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험업과 은행업이 통합

될 경우 보수체계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도 지주회사 방식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 가서야 도입을

완전자유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운 상태이다. 그

러나 업무영역에 대한 자유화가 조기에 가시화 된다면 완전겸업 방식의 도

입도 조기에 자유화하여야 겸업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란 일반적으로는 자원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경영의 효율

성을 높이면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

적 제휴는 업무상으로만 제휴하는 방법, 지분상호보유를 통해 제휴하는 방

법, 그리고 조인트벤쳐의 설립을 통해 제휴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8).

8) 최근의 전략적 제휴는 지분참여 없이 제휴당사자들이 경영상의 독립성

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업무분야에 걸쳐 단기적인 협력관계를 맺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권영철(1994),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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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 4]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 개념도

보험
(생보,손보)

전략적 제휴

(판매 및 상품개발)

은행 자산운용
(투자신탁)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각 회사의 경영전략

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나, 본 고에서는 주로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측

면에서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상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보험

회사는 은행의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가 당분간 바뀌지 않거나, 보험회사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보험회사라면 업무상의 제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

리고 업무제휴도 상품개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판매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판매협정만 맺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업무상의 제휴를 하나의 은행과만 할지 아니면 여러 은행과 동시에

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상품개발의 제휴

업무영역의 제한이 향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상품개발의 제휴라고 할 수 있겠다. 상품개발

제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어 몇몇 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하고 있

는 상태이다(표 Ⅴ- 1 참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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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겸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복합상품으로는 개인연금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현재는 은행은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보험회사는 보장성에 중점을 두어 판매경쟁을 하고 있으나, 은

행과 보험이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수익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충

족시킬 수 있는 복합상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 후 겸업화에 대한 규

제완화의 정도와 제휴기관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복합상품의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Ⅴ- 1> 보험과 은행간 업무제휴 주요 사례

제휴기관 제휴내역 실적

동화은행

(차차차안전예금)
최고 7,500 만원의 교통상해보험증

권을 보너스로 무료 제공

1996년 9월말 현재

예금액은 373억원이

고, 보험료 납입액은

1억 8,900만원임.

신한은행과 제일화

재보험

(전군명예통장)

하사관 이상의 직업군인만을 가입

대상

상호부금성격의 상품으로 월 10만

원의 적금을 불입하면 은행부담으

로 1천2백만원의 상해보험을 가입

해 주며, 월부금이 5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보험금액도 50%씩 증액됨.

상호부금내 계정이

므로 분류 불가

기업은행과 제일화

재보험

(평생파트너통장)

제일화재보험과 연계한 보험가입

서비스 무료 제공

1996년 10월 22일 현

재 23만5천 구좌,
3,678억원

한미은행과 제일화

재보험

(금리강슛보험)

휴일사고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제일

화재의 휴일화재보험)에 무료 가입

금리강슛부금 가입액의 3배 범위 내

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 제공

1996년 10월 22일 현

재 2,516구좌, 441억
원 7,800만원.

9) 이러한 상품들은 저축과 보험을 완전하게 결합시켰다기보다는 경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금융겸업화를 통한 제휴상품

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는 상품개발과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최근 5대 시중은행의 관련자들이 모여서 본격적

인 은행- 보험연계 상품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주목된다.

- 100 -



2) 보험상품 판매 제휴

보험회사가 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시할 분야는

판매채널의 확보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의 제휴는 판매채널이 충분

치 못한 외국 및 합작 또는 신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적극적일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과 업무제휴를 체

결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판매제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판매채널 다양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효율화를 통한 판매비용의 절하이다. 이 문제는 보험회사가 은행에 제공

하는 수수료를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즉, 은

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수수료 수준은 브

로커나 독립대리점 등 다른 판매채널에 지불되는 수준보다 낮아야 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통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실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판매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

가 하는 점이다. 판매제휴를 시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효율화를 통한

비용의 절감에도 있지만, 은행의 고객을 보험회사의 새로운 고객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은행과 제휴할 경우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

은 은행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그 고객에 적절한 상품을 권유함

으로써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휴

은행을 선정할 때는 은행고객의 규모 등 종합적인 정보에 대한 고려가 있

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은행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은행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은행을

통해 어떠한 보험상품을 팔 것인지, 은행창구에 전문보험판매원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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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업무제휴가 파기될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에서 보험회사의 모집인을 좋은 조건에

스카우트하여 보험판매에 나설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보험회사별 선택가능한 대응방안

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에서 어느 방안을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하

기 위해서는 각 보험회사의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내외부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마친 후

어느 한 방안을 선택한 후에는 각 보험회사에 맞는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

여 방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보험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금융화에 어떻게 대

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 규모별로 논의를 전개하

는 것은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10).

가. 방안 선택의 기준

보험회사가 방안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보험회사가 타 금융업종까지 포괄하여 금융그룹을 형

성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가. 둘째, 어떠한 고객그룹을 목표로 영업을

10) 여기에서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대

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두 회사의 구분은 취급하는 위험을 기준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생손보간 업무영역 상호진입이 이루어지

고 또한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금융겸업화에 대응한다고 할 경우 각각

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큰 의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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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 셋째, 어떠한 상품구성을 가질 것인가와 넷째, 판매채널을 어

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이다11).

금융그룹 형성 조건에 대한 검토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같은 그룹 내

에 타금융업종이 있는지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

기 때문이다. 즉, 같은 그룹 내에 기존에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이

속해 있다면 금융그룹을 형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

서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전문화하는 방안보다 훨씬 우월한 방안이라

는 판단은 삼가야 할 것이다. 금융그룹을 형성하기에 필요한 절대적인 조

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오히려 전문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보험시장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인지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미래의 보험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험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고객의 그

룹화, 나아가서는 각각의 고객그룹을 향한 상품구성 및 판매채널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마케팅이 보험사가 공

급하는 상품 위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 앞으로는 보험 수요자의 개별적

필요성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의 보험 마케팅은

상품위주에서 고객위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상품구성을 가질 것인가는 어느 고객 층을 목표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관되면서 회사의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상품구성을 방만하게 가질 경우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

니라, 상품판매시에도 상품판매자에게 더 많은 교육이 요구되어 보험상품

을 비싸게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11) 조해균(1994b)에 의하면 상품과 보험종목 그리고 고객집단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은 먼저 보험사업자가 사업대상이 되는 고객집단을 선택

한 다음에 상품과 보험종목을 확정하는 방법과, 반대로 상품과 보험종

목을 확정한 다음에 고객집단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 103 -



따라서 각 회사가 처한 상황과 경영전략에 맞추어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

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채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회

사의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보험회사간의 경쟁에

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판매채널을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의 보험판매가 허용될 경우 더욱 가속될 전망인데,

설정된 목표고객군과 상품 포트폴리오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판매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대형사 및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의 대응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3대 생 손보 보험

회사이거나 또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사들은 금융그룹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금융겸업화에 대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12).

<표 Ⅴ- 2>에 나타나 있듯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중 현대, 삼성, 엘

지, 쌍용, 한진, 한화, 동아건설, 동양, 동부 등이 보험업에 진출해 있다.

이들 기업집단의 특징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카드, 할부금융 등

여타 금융업종에도 진출해 있으나, 은행업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진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 대규모 기업집단은 그룹내의

여러 기업들을 통해 은행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표 Ⅴ- 4>에 나타나

12) 대형 보험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종합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은 아닐 수도 있다. 이는 대형 보험

회사라 하더라도 자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등을 인수 또는 설립하여

갖는 것이 장기적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조건에 처해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경영환경변화를 전

망하고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경영전략

을 세우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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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현대의 경우 강원은행에 14.83%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비

롯하여 4개 은행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삼성은 한미은행에 17.6%의 지

분을 참여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엘지, 쌍용, 한진, 한화, 금호, 동아건설,

동부 등이 은행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표 Ⅴ- 2> 주요 대기업 집단의 금융업 진출 현황

기업집단 진출 금융업

현 대 현대해상화재, 현대증권, 현대종합금융, 현대할부금융, 현대투

자자문, 현대파이낸스

삼 성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할

부금융, 신세계종합금융, 삼성투자자문, 신세계상호신용금고

엘 지 엘지화재해상보험, 엘지증권, 엘지투자자문, 엘지신용카드, 엘

지종합금융, 부민상호신용금고, 엘지할부금융

쌍 용 쌍용화재해상보험, 쌍용투자증권, 쌍용투자자문, 쌍용할부금융,
쌍용종합금융

한 진 동양화재해상보험, 한진투자증권, 한불종합금융

한 화 제일화재해상보험, 한화증권, 한화종합금융, 제일투자자문, 한

화파이낸스, 제일팩토링

금 호 금호생명, 금호종합금융, 금호주택할부금융

동아건설 동아생명보험, 동아증권, 동아주택할부금융

동 양 동양생명보험, 동양증권, 동양할부금융, 동양종합금융, 동양파이

낸스, 동양창업투자, 동양카드, 동양투자자문,
동 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창업투자,

동부주택할부금융

주 : 1) 보험업에 진출한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정리함.
2) 기존의 투금사가 1996년 7월 1일자로 종금사로 전환된 것을 반영

하여 작성함.
3) 금호생명은 1996년 4월 이후에 금호그룹에 편입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회사현황 , 199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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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3> 대규모 기업집단의 은행업 지분참여 현황

(단위 : %)

기업집단 지분참여 현황

현 대 제일은행(2.30), 한일은행(2.45), 서울은행(2.04), 신한은행

(1.22), 강원은행(14.83)

삼 성 조흥은행(3.09), 상업은행(6.66), 제일은행(3.95), 한일은행

(4.60), 서울은행(3.57), 신한은행(2.64), 한미은행(17.6)* , 하나

은행(4.91), 보람은행(2.21), 평화은행(1.28), 대구은행(5.66),

부산은행(1.27), 광주은행(1.73), 경기은행(1.40), 전북은행

(1.21), 강원은행(1.21), 경남은행(1.24)

엘 지 제일은행(3.04), 한일은행(2.73), 보람은행(7.63), 대구은행

(1.30), 제주은행(1.11)

쌍 용 조흥은행(1.93), 하나은행(2.16)

한 진 한일은행(1.12), 하나은행(1.09), 경기은행(7.14)

한 화 충청은행(13.10), 강원은행(1.27)

금 호 광주은행(7.77)

동아건설 서울은행(1.70), 전북은행(1.08)

동 부 제주은행(1.00)

주 : 1995년말 기준임. *는 1996년말 기준임.

그리고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3대 생손보회사로는 교보

생명과 대한생명이 은행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교보증권, 교보

투자신탁운용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은행에는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

에 각각 8%씩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대한생명은 다른 금융기관은 소유

하지 않은 채 장기신용은행에 8%의 지분 참여를 비롯하여 여러 시중은행

에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13).

13) 대한생명의 경우 투자신탁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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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4> 주요 보험회사의 은행지분 소유 현황

(단위 : %)

보험회사명 은행지분 소유 현황

삼성생명 신한(2.22), 보람(1.04), 평화(1.28), 경기(1.57),

전북(1.19), 강원(1.21), 상업(4.24)* , 대구(4.85)*

교보생명 하나(8.00)* , 장기신용은행(7.98)* , 광주(5.33)* ,

조흥(1.95), 상업(1.74), 제일(2.50), 한일(2.35),

서울(2.44), 보람(1.17), 대구(1.43), 충청(1.49),

전북(2.09), 경남(1.62), 충북(3.65),
대한생명 조흥(5.09)* , 서울(4.57)* , 경기(8.66)* , 상업(1.03)
제일생명 서울(1.07)
한국생명 강원(4.99)
제일생명보험 서울(1.07)
신동아화재 강원(1.49)

주 : 1) 95년말 현재. 지분 1% 이상.
2) *는 1996년 6월 18일 현재임.

이러한 지분소유 현황을 고려할 때 대형보험사 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는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리

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들

의 경우는 산업자본의 금융업(은행업) 진출 금지라는 원칙에 걸려 있어 그

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느냐가 향후의 방향결정에서 중요할 것이

며, 또한 보험회사 전체적으로는 최근 개정된 은행법에서 보험회사는 비록

대주주라 하더라도 은행에 비상임 이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이 은행업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 현재의 기업구성 상태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금융지주회사

방식일 것이다. 자회사 방식이나 완전겸업화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지주

회사 방식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을 수반하지 않으며, 겸업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14). 또한 완전겸업화 방식에 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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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통합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최소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 보험회사의 몫이겠으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2000년까지는 자회사 방식의 금융그룹 형성만 허

용된다면, 먼저 자회사 방식의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규제완화의 추이를 살

피면서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그룹을 형성하더라도 은행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현 상태에 머무른다

면, 금융그룹의 중심을 자산운용과 관련한 부문에 두고 은행과는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불완전한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금융그룹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상

품개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그룹 내에 보험영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마찬

가지로 독립시켜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은행업 진출에 대한 현행의 규제가 유지된 채 은행에서 일방적

으로 보험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금융그룹을 형성하더라도 결국 은행을 통

한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효율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은행과 은행계

보험회사에게 이익의 상당부분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간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은행업 참여를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중 소형사의 대응방안

중소형사는 대형사의 금융그룹 형성을 통한 종합금융기관화 방안과는

14) 물론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완전겸업화

방안이 더 우월하지만, 소유구조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및 리스크 차단장치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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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전문화 전략 또는 제휴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15). 이는 현실적으로 자본 여력이 충분치 않아 금융그룹을 형성하기

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의 선호변화와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

영하여 본체의 금융서비스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16).

중소형사가 전문보험회사를 고수하는 방안을 취할 경우 은행 등의 금융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만약에 보험회사가 고급의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할 경우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전문보험회사 전략을 택한다 하더라

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경우에는 적절히 은행

을 판매채널로 이용하는 제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전문보험회사 경영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

촉이 중요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 브로커나 독립대리점보다는 직접

고용한 직급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는 직급조직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금융설계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

하다면 이들 조직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

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소형사는 보험시장에서 고객들의 니드의 변화 추세를 잘 살펴서

15) 중소형사라 하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들은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16) 중소형사가 프랑스의 AGF 경우처럼 본체에서 제공가능한 금융서비스

를 확대하는 것도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제공가능한 서비스는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

화의 정도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다.
17)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가 상대적으로 단순ㆍ저가 보

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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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세분화된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관

계에 있지 않은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판매채널상의 약점을 보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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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및 향후과제

세계적인 금융겸업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도 지금까지의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겸업화의

진전은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OECD 가입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대외적인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융겸업화

방안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자회사 방식으로 타업종의 업무영역에 진출하

는 것을 허용하고, 2020년에 가서는 겸업화 방식을 완전히 자유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최근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로 일정이

훨씬 앞당겨져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독자적으로

존재해 왔던 보험업에도 타업종으로 부터의 진출이 가시화 되어 새로운 위

험에 직면하였으며, 동시에 보험회사도 타업무영역에 진출하여 업무를 다

각화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여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

해서는 우선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업법 제9조를 개정하여 보험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보험회사가 은행 등의 타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업법 등 개별 금

융업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겸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추세에 맞추어 보험회사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은행 등 타업종의 보험업

진입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판매채널과 마케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가 타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험상품의 판

매만이 아닌 도ㆍ소매 금융까지를 포괄하는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종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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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 등 타업종의 보험판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적으로는 기존

의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판매채널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세분화하여 그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은행을 통한 보험판매가 기존의 고정설비에 약간의 비용만 추가하면 영업

이 가능하므로 비용절감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

니드의 다양화에 맞추어 고객을 세분화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은 향

후 고객의 구체적 니드에 부응한 맞춤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상품의 고급화

와 차별화를 통해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종합금융기관이 되는 것은 타

업종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화를 도모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종합금융서비스의 범위

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경영전략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중요

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판매채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은행업에,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투자신탁업과 증권업에, 그리고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투자신탁업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화를 도모할 경우 소비자의 편의성 제

고와 보험자산의 특성 반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노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에 대한 니드의 다

양화에 부응한 복합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과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보험자산의 성격과 관

련이 있다. 보험회사 자산이 장기자금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회사가

아직은 발전의 초창기에 있는 장기금융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은 장기성 자산으로서 향후 금융환

경의 변화 속에서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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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산운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는 기존의

계약자 약관대출과 유가증권 중심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 등의 소비자금융, 리스 또는 벤쳐캐피탈 등과 같은 투자금융 등

의 업무를 겸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금융거래의 편리성 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화 또는 보험전문기관화 할 것인지에 대

한 판단은 각 보험회사가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 겸

업화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보험회사이거나 대형보험회사의 경우는 금융그룹 형

성을 통한 종합금융기관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이

들 보험사가 속한 기업집단에 이미 증권, 투자신탁 등 여다 금융기관이 존

재하여 금융그룹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형 보험

회사들은 전문화 전략 또는 제휴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화 전략을 택할 경우 프랑스의 AGF 등이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을 기

반으로 은행을 통한 다각화를 시도하지 않고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는

귀감이 될 것이다. 또한 전문보험회사의 대응방안으로는 보험판매와 관련

한 수수료 삭감 등을 통한 비용절감,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보험판매를 위

한 기술혁신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휴 전략을 택할 경우 상품개발 또는 보험판매를 중심으로 은

행과의 전략적 업무제휴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경

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은행과의 제휴관계가 파기되거나, 보험회사가 은

행에 종속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은행의 보험판

매에 대한 대응방안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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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금융겸업화에 따른 규제 및 감독시스템

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겸업화를 위한

하부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추가로 연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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